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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독일도 역시 다른 해운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해양선박에 의한 유

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국내법을 통해 이에 관한 국

제협약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국내법상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1988년 9월 30일 제정된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유류오염피해보상법”이라 한다) 

역시 그러한 입법주의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5월 10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을 제정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일반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제3조 3호에서 

1992년의 책임협약 및 1992년의 기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준거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독

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에서는 이 법에 의해 방제책임 등 공법상 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범위가 넓고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에 장기간을 요하는 선박사고

로 인한 해양유류오염의 특성상 그와 같은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성, 그리고 향후 우리 법제개선에 있

어 독일 환경손해법과 같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해양유류오염관련 법제에서 우리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은 예방과 방제조직 및 인접국가들과의 공조 체계구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해양유류오염시 방제 및 예인 등의 영역에서 인접국가와의 공

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NethGer-Plan와 DenGer-Plan을 세워 실행하

고 있다.



둘째, 해양유류오염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한 기구의 건립이다.

독일은 1998년에 발생한 Pallas호 사건 이후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

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해변지역의 각 주들 상호간의 협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2000년 8월에 연방차원

에서 해양비상사태의 예방을 위한 기구인“Maritime Notfallvorsorge”를 

조직하여 동 기구가 해양유류오염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다양한 검

토 및 제안을 내 놓고 있다. 연방과 해변을 끼고 있는 주정부들은 해

난예방을 최적화 하기위하여 Havarie-Kommanando를 조직하기로 결정

했고, 2003년 1월 1일에 중대한 하바리 사고 시에 대국민작업 및 

Havarie사고 시 관련 조직의 투입을 단일적으로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Havarie-Kommanando가 조직되었다. 

셋째, 오염방제조직의 정비이다.

연방차원의 해안경비대와 각주의 해양보호경찰 그리고 연방 수 선

박행정청이 각자 관할범위 안에서 해상유류오염의 예방 및 방제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유류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투입지도부

(ELG)”의 지도하에 오염방제를 위한 작전이 시작 되는데, ELG는 사

고발생의 신고를 받으면, 유류오염의 유포예측, 위험물의 상태, 날씨

와 수로학, 사고에 대한 정보, 투입장비 및 인원, 인명구조 계획등의 

총체적인 점검 하에서 유류오염의 현상태 및 앞으로의 진행상태를 예

견하고 종합적인 방제컨셉을 세우게 된다.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에 관한 영국의 법제는 첫째, 1995년 7

월 19일 제정된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이라는 통

합법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선박에 의한 해양유류오염의 방지 및 보상 등에 

관한 각국의 법제는 크게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

제협약’과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을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에 수용한 국제협약체제와 각국의 독자적인 



법제에 의한 국내법체제로 구분된다. 

영국은 1995년의 상선법을 통해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국제협약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국내법 본문에서 관련 국제협약을 해당 법률의 조문으로 채

택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국제해양협약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

이고 전향적인 입법주의를 채택해 오고 있다. 

셋째, 영국의 상선법은 2003년 보충기금협약 등 선박유류오염보상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6년 3월 30일 개

정되었다. 이것은 유류오염사고의 직접적 책임당사자인 선박소유자에

게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하주에게도 간접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행 국제협약체제는 유류운송으로 인한 이익을 창출하는 하주에게도 

유류의 대량운송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보는 국제적 합의에 토대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류오염손해전보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국제해양협

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태도는 결국 해양유류오염으로 인

한 손해전보의 문제가 이들 국제협약에 따라 해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각국 고유의 법

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보상이 오히려 국제협약에 의한 경

우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독자적 규율이 반

드시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선박안전이나 선박관리 일반, 해운 등에 관한 한, 그리고 유류

어염피해전보와 관련하여 피해전보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규율에 관해서는 각국의 특수사정을 반영한 독자적 입법이 가능하며 

또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상선법의 방대한 규율내용의 상당부

분이 그와 같은 국내법적 규율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영국처럼 상선법과 같은 실질적인 해상·해운 통합법제를 취할 경우, 

복수의 단행법들로 인한 해석, 적용상의 부담이나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점

이 있다.

: , Pallas , 

Havarie-Kommanando, 1995 , ·



Abstract 

Similar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Germany takes its stand on 

reflecting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by ocean ships in her 

domestic law. "The Law of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by the ocean ship"(Gesetz über die Haftung und Entschädigung 

für Ölverschmutzungsschäden durch Seeschiffe: 'Ölschadengesetz' ) enacted 

in 30th September 1988 as a general law, is the products of legislative 

doctrine. 

Environment Damage Law("Umweltschadensgesetz") enacted in 10th 

May 2007, which regulates environment pollution generally, has a 

substantive enactment that the 92CLC or 92FC is prior to this law(article 

3 number 3). So it is hard to be considered as a general law for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by ocean ships and it 

cannot put the public responsibility on the marine oil pollution accident 

in Germany. Nevertheless, the damage scope is broad and restoration 

term is long once it happe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nder on the 

necessity of security device, which will help preventing such a ship 

accident in advance, and of making the law such as Environment 

Damage Law for our future legislation amelioration.  

What the German legisl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gives us as an 

implication is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extermination organization, 

and mutual-assistance system construction: looking at the German 

legislation concretely, firstly there are "NethGer-Plan" and "DenGer-Plan" 

to prepare for mutual-assistance system with adjacent countries to 

boundaries such as marine oil pollution prevention and towing. 



Secondly, it create organizations for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and 

prevention against marine oil pollution. Germany has felt keenly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reciprocal cooperation among each state 

adjacent to the seaside after 'the Pallas accident' in 1998. “Maritime 

Notfallvorsorge”, the organization for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against 

marine oil pollution at federal levels, has presented strict examinations 

and made various suggestions. The states located in between the 

federation and seashore decided to organize "Havarie-Kommanando",  

which is in charge of directing independently whether to utilize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optimize the prevention of difficulties on the 

ocean. It organized in 1st January 2003. 

Thirdly, the complete equipment of oil protection and extermination 

organizations is a part to be considered. The federal-level coast guards, 

the ocean protection police in each state,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strive for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marine oil pollu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organization. When marine oil pollution 

happens, the strategy for oil extermination started under the direction of 

ELG. When ELG receives the report of accident, it examines whole 

things, ranging from the dissemination prediction of oil pollution, the 

state of dangerous articles, weather & hydrography, information on the 

accident, necessary equipment & the number of the staff to the rescuing 

plan. Also, it anticipates the present state of oil pollution and the 

progress of it in the future, and then sets the overall plans. 

The legislation for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in the United Kingdom has sever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ly, its legislation has been formed based on union law, Merchant 

Shipping Act enacted in 19th July 1995. 



Secondly, the UK takes in the 92CLC, 92FC as a domestic law. In 

general, there are two different law systems for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marine oil pollution; one is international convention 

system which ratifie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about 

Oil Pollution Damage'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und 

Found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nd applies it to her 

domestic law. The other is domestic law system which is independent 

from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UK has taken up open and 

forward-looking position as it adopted law provis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irdly, Merchant Shipping Act was revised in 30th March 2006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with 

regard to vessel oil pollution compensation such as 2003CSC. The 

existing law, which does not call ship owners to account fully and make 

shippers responsible, is formulat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it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shippers to share costs because 

they make profits from oil transportation. In this manner, it is rational to 

take such an attitude to accept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ea,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Damage 

Complement, i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high possibility to be 

solved in the case of the problem of damage complement by marine oil 

pollution. The situation where the compensation is unfavorable to victims 

by following the proper law system of each country reveals that 

independent regulations of domestic law is not necessarily true and 

acceptable. 

Lastly it is essential to enact independent laws, reflec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each countries when it comes to the 



legislative regulations such as ship safety, overall ship management, 

marine transportation and so forth. The vast regulations of Merchant 

Shipping Act result from the reflection of demands on domestic 

regulations. In the case of taking the law system like this, there are 

definite advantages to avoid a burden of application and a difficulty of 

interpretations from multiple special laws, and to be able to enforce laws 

uniformly with 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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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 관련 법제

. 독일에 있어 선박항해와 해양오염

독일 연안의 선박항로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가장 교통량이 많

은 항로에 속한다. 이 점은 북동해 운하(Nord-Ostsee-Kanals)에 대한 출

입항과 동해 덴마크 일부 지역 등과 독일항만과 함부르크항 입항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북해를 지나는 선박통행량은 연간 48000건, 동해

의 선박통행량은 연간 약 30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ENK, 2003a, S. 107). 북해와 동해에서의 해상교통은 날로 급증하

고 있고, HELCOM에 따르면 동해에서의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LCOM, 2003e).

선박사고 외에도 해상교통으로 발생하는 조업 및 하역의 잔존물의 

유입 및 선박폐기물의 배출로 인한 고질적인 해양오염도 변함없이 해

양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특히 선박연료의 연소

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황(Schwefeldioxid) 및 이산화질소(Stickstoffoxid) 

배출 역시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끝으로 

해상선박운항은 북해 및 동해에 외래종들 유입되도록 만든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해상교통에 수반된 공장조업에 따른 위험들은 선

박사고(Schiffshavarien)에 비하면 그 규모가 덜하겠지만, 그 영향의 규

모는 북해 및 동해에 대한 사고관련 위협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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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해에 관한 법제

1. 국제법적 측면

1.1. 기국주의 원칙 및 평화통항권

해상교통과 그에 대한 규율은 그 본질상 국제적 성격을 토대로 하

여 형성되어 왔다. 기국주의(旗國主義: Flaggenstaatsprinzip: maritime 

flag state)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선박안전의 확보는 고질적

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

다. 그렇지만 그 준거가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해양의 자유”(Freiheit 

der Meere)와 평화통항권(Recht auf friedliche Durchfahrt)의 법리들이다. 

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선박항해기구, 즉 국제해사

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는 오랜 결정과정을 거

쳐 이에 관한 해결방법들을 마련해 오고 있다(EHLERS, 2003).

그 밖에 IMO는 통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법규범들

이 세계적으로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편의치적”

(便宜置籍: Blligflaggen) 경향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상황이 더욱 첨예

화되고 있다. 어쨌든 1967년 영국 근해 실리 섬 앞에서 발생한 “토리

캐년”(Torrey Canyon)호 사고1)는 국제법 수준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1) 1967년 3월 18일 페르시아만에서 12만 톤의 원유를 적재한 Torrey-Canyon이라는 
이름의 대형유조선이 영국 근해 Scilly 섬 근처에서 암초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이 사고로 유조선에 싣고 있던 원유가 밖으로 새어 나와 영국과 프랑스 인
근의 해안을 기름으로 뒤덮이게 하였다. 가까운 해안가는 온통 시커먼 기름투성이
가 되고 근처에 서식하던 갈매기, 바다오리 등이 떼죽음을 당했다. 당시 사고가 발
생하자 영국은 항공기 54대를 동원하여 이 선박을 폭파하는 한편, 가용한 방제장비
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기름 회수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선박에서 흘러나온 원유가 영국은 물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까지 황폐화

시키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 오염사고의 심각성
을 절감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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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들이 체결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배출에 관한 런던협약 (1996년 

11월 7일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것)

- 1973년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ergänzt 

durch ein Protokoll von 1978 - MARPOL 73/78)

- 1974년 해양 생활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Safety of Life at Sea, 

1978년 의정서에 의해 보충된 것 - SOLAS).

해상교통 전체에 대한 큰 틀은 1994년에야 비로서 발효된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Seerechtsübereinkommen: SRÜ)에 의해 마련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요건들은 우선적으로 각각의 

기국의 관할이라는 원칙, 즉 기국주의(Flaggenstaatsprinzip)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각의 기국들은 원칙적으로 그 국기를 게양

한 또는 그 등록부에 등록된 선박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

국은 또한 다른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

는 선박이 행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위법행위을 조사하여야 한다. 타

국기를 단 선박에 대한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각각의 연안국

가의 영해 내에서만 허용된다. 어떤 항만국이 자신의 한 항구에 정박

한 선박에서 국제적 해양준수사항(internationale Seetüchtigkeitsregeln)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로 인해 해양환경의 훼손이 우려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Artikel 219, 228 SRÜ). 또 배타적 경제수역

(AWZ)에서도 연안국들에게는 가령 MARPOL 규정들의 준수와 관련하

여 통제권한이 부여되어 있다(Artikel 211 Abs. 5 SRÜ). 그러나 이것은 

연안국들의 감시활동의 실제에 있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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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바와 같이, 가령 국제적 국가공동체의 대리인으로서 공해상에

서 이루어지는 해양오염을 규제할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KÖNIG, 2003, S. 93 f.).

1.2. 유럽공동체 법령의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 증대

국제법이 개별 국가들과 유럽공동체에게 그들의 연근해 및 항구에

서의 전반적인 행위재량을 부여하고 있을지라도, 공동체 수준에서 해

상교통에 관한 법령들은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물론 1978

년 브레타뉴 해상에서 발생한 “아모코 카디즈”(Amoco Cadiz) 사고2)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들로부터 해양유류오염의 감사와 방

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결과 야심찬 권

고안들이 작성되어 공개되었으나 결국에 가서는 회원국들에게 기존의 

국제적 협약들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단순한 선언 또는 결의들로 

끝나고 말았다. 199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EU 각료이사회가 해상교

통의 안전 영역에 있어 공동정책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EU 규율들이 채택되었다. 

- EU내 항만들로 입출항하고 위험물질이나 환경유해화물을 수송하

는 선박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

- 선박검사 및 선박검열 기구와 해운행정기관들의 관계조치들에 대

한 공통적인 규정과 규범들

- 선원들의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들

2) Torrey-Canyon호 사고 11년후인 1978년 3월 16일 22만 3천톤의 원유를 수송하던 
Amoco-Cadiz호 라는 유조선이 프랑스 브리태니포트샬 연안에서 암초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Torrey-Canyon사고의 두 배 가까운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왔고, 프랑스 북서해안을 기름바다로 만들었다. 뒤덮인 기름으로 인하여 해
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수많은 갈매기, 물개 등의 생물이 죽어 나갔고 조개와 굴 등 
어패류들도 모두 죽어 버렸다. Amoco-Cadiz호 사고는 주변 생태계에 재앙을 초래
한 세계 최대의 유류오염 사고로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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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율들은 항만국통제지침(Richtlinie über Hafenstaatkontrollen: 

95/21/EG)과 마찬가지로 국내법 고유의 규율이 아니라 국제적 선행규

범들의 국내법적 전환의 결과라고 이해되었다.

EU 선박들은 대부분 전적으로 제3국 항구들 사이의 교역에만 종사

하고 있다(EU Kommission, 2000b, S. 6). 따라서 유럽공동체 수준에 한

해 해상교통 영역에서 행해지는 조치들의 경우 그 밖의 세계에서 운

항중인 EU 선박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현저한 중

요성을 띠게 된다. 그런 연유로 가령 독일과 네덜란드는 우선 항만국

통제에 대한 유럽지침의 강화에 반대하였고, 그 대신 IMO 내에서 그

에 상응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

해 왔던 것이다(KÖNIG, 2002, S. 52; NÖLL, 1999, S. 474). 일반적으

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단 어떤 사고로 인한 충격

이 가신 뒤에는 대체로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고 있다(EU-Kommission, 2000b, S. 4). 확실히 1999년의 에리카 사고와 

2002년의 프레스티지 사고 직후에는 유럽 수준 해상교통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유

럽연합은 에리카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장래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포함한 이른바 에리카 패키지 

I(Erika-I-Packet, EU-Kommission, 2000b)과 II(Erika-II-Packet, EU-Kommission, 

2000c)들이 나왔고, 뒤 이어 프레스티지 사고 이후 더욱 강화된 조치

들을 담은 후속대책이 발표되었다 (EU-Kommission, 2002k, 2003g). 이

들 패키지와 후속조치들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조선을 포

함한 선박의 해상안전을 확보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EU는 특히 에리카 패키지 I과 II에 자체적인 유류오염보상기금의 

설치구상을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해 영국 등이 반대함에 따라 IMO에

서 새로운 보충기금협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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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의 1999년 에리카(Erika) 및 2002년 프레스티지(Prestige) 사고 
후속조치 개요>

Erika-I 
패키지(Erika-I

-Packet 
2000년 3월)

RL 2001/106/EG에 의한 항만국통
제지침 (RL über Hafenstaatkontrollen: 
95/21/ EG) 강화

2003. 7. 22. 발효

RL 2001/105/EG에 의한 선박분류
협회지침 (RL über Klassifikations-
gesellschaften: 94/57/EG) 강화

2003. 7. 22. 발효

단일선체 유조선(Ein-Hüllen-Tankschiffen) 
퇴출에 관한 명령(VO (EG) Nr. 
417/2002)

2002. 3. 27. 발효

Erika-II 
패키지(Erika-I

I-Packet 
2000년 12월)

선박등록지침 (Schif fsmelde-RL: 
2002/59/EG)

2004. 2. 5. 발효

유럽보상기금 설치

채택되지 않음. 
다만, 국제적 
추가기금 설치의 

단서 제공

유럽해양안전기구 ( E u r o p e a n 
Maritime Safety Agency)의 설치

2002. 8. 24. 발효

한편, 2002년 프레스티지호 오염사고3) 이후 유럽연합이 제정한  ‘해

양오염방지규칙’에 따르면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유럽연합 27개 회

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고의로 선박폐유를 배출하거나 ‘중대한 

과실(serious negligence)’로 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4)

3) 2002년 11월 스페인 가르시아 연안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0억유
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이와 관련해 스페인은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
항만의 기항여부와 관계없이 EEZ 내에서 강제적으로 나포할 수 있는 칙령(Royal 
Decree)을 발표,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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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사고 결과에 

따른 

조치(2002년 
12월, 2003년 

3월)

VO (EG) Nr. 417/2002의 개정에 
의한 더욱 가속화된 단일선체 유

조선 퇴출 및 단일선체 유조선의 

중유수송금지

2003. 10. 21. 발효

선박해양오염 및 해양오염범에 대

한 제재 도입에 관한 유럽연합 지

침안 제안(RL über die Meeres-
verschmutzung durch Schiffe und 
die Einführung von Sanktionen für 
Verschmutzungsdelikte)

2004년 현재 협의중

SRU/SG 2004/Tabelle 3-8

이와 같은 EU 수준의 규범들, 특히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

(phasing-out von Ein-Hüllen-Tankschiffen)에 관한 규율들은 국제적 수준

에서의 규범형성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기국선코드(Flaggenstaaten-Code)제 및 기국을 위한 구속적 (외부) 감사

절차(verbindliches (externes) Auditierungsverfahren)의 도입은 이후 IMO 

내에서 중요한 협상대상이 되었다(ERBGUTH et al., 2002, S. 239 f.).

1.3. Erika III 패키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Erika(1999) 및 Prestige(2002)와 같은 선박

사고들은 유럽의 해양에 심각한 오염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으로 발표된 Erika I 및 Erika II에 뒤이어5) 

최근 이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규율을 더욱 강화한 Erika III6)

5) Erika III 이전의 Erika I, II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 118 이하를 참조.
6) Policy Process Update, Third Maritime Safety (Erika III) Package 27th November 

2007(http://www.seas-at-risk.org/1mages/Nov2007ErikaIIIupdate%20_for%20public%20sit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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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지침안 및 규칙안은 향후 독일에서 국내법

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독일 유류오염배상제도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

Erika III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8)

1.3.1 旗國통제지침(RL zur Flaggenstaatkontrolle) 제정 제안[COM/2005/0586 
     final of 23/11/2005]

Erika III은 기국의 의무이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제정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를 위시하여 기국(flag 

states)의 책임에 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법규들을 모든 EU 회원국

들에 대해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모든 EU 국가는 

선박안전을 위한 중요한 IMO협약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전적으로 적

용해야 한다(안 제3조 이하). 이에 따라, 기국은 선박의 정기적 감사, 

특별조사, 증명서비치, 사고조사, 정보수집, 증명서발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회원국들이 높

은 질적 수준을 갖춘 선박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다.9)

.pdf). Erika III의 내용에 관해 상세한 것은 김현준, 앞의 글, 29이하 및 U. Jenisch, 
Prävention zur Vermeidung von Unfällen und von Umweltverschmutzung auf See - Das 
Erika III Paket aus Brüssel, NuR 2007, 392 (393 ff.) 등을 참조.

7) 김현준, “독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연구 , 9-35, 29.

8) 이하는 김현준, 앞의 글, 29이하에서의 기술과 Policy Process Update, Third 
Maritime Safety (Erika III) Package 27th November 2007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9) Policy Process Update, Third Maritime Safety (Erika III) Package 27th November 
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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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船級協會(Klassifikationsgesellschaften/Classification Society) 지침의 
     개정[COM/2005/0587 final of 23/11/2005]

선박조사 검열기구(이른바 선급협회: Klassifikationsgesellschaften)에 

대한 공통규정 및 규범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위원회는 열띤 논쟁을 

거쳐 이를 개정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래의 민영등급협

회의 인허가 승인시스템 및 그 임무에 대한 규율을 보다 엄격히 하

고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을 선급협회에 대한 기존의 감시를 더욱 

강화는 방안이다.

1.3.3 항만국가통제지침(RL zur Hafenstaatkontrolle)의 개정[COM/2005/0588 
     final of 23/11/2005]

이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항만국가의 선박통제에 관한 95/21 및 

2001/106지침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이다. 이 지침안에서는 최

근 의결된 항만국가통제를 위한 파리MoU(Pariser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개정을 수용하여, 개별적인 경우 이를 강화하는 것이

다. 개정된 파리MoU는 리스크선박의 보다 강화된 표적조사(gezielte 

Kontrolle)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종래에는 모든 외국기함(fremd-

flaggige Schiffe)의 총 25%를 조사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강화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1.3.4 선박감시 신고지침(Schiffsüberwachungs/Melde-RL[Monitoring])의 
     개정[COM/2005/0589 final of 23/11/2005]

위원회는 선박운항에 대한 감독 및 정보제공체계의 수립을 위한 지

침(Directive 2002/59/EC on the Community maritime traffic information 

and monitoring system (adopted within Erika II))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

다. 이는 후속 안전규정, 緊急碇泊地(Notliegeplatz)의 조화, SafeSeaNet

정보시스템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데, 최근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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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인식장치(Automatisches Identifizierungs-System, AIS)의 장착의무를 

길이 15m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위험재

(Gefahrgut)의 목록을 강화하였다. 즉 의심스러운 선박의 관찰 및 검열

을 할 수 있는 특이성(Auffälligkeit) 목록을 보험증명서를 보유하지 아

니한 선박 및 導船士(Lotse)가 결함이 있다고 신고한 선박에까지 확대

하고 있다.  

1.3.5 해양사고조사지침(Seeunfall-Untersuchung RL)의 제정 제안[COM/ 
     2005/0590 final of 23/11/2005]

민간항공조사를 관장하는 범규범들과 유사한 견지에서 미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사고에 수반하는 정황과 원인에 대한 기술적 조사

를 위한 일련의 유럽공동체 지침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

이사회(Rat)의 연구팀에서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해양운송사고의 

조사원칙의 확립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EU의 해양사고조사의 시행상

의 차이점을 방법론상, 절차상 조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P는 이미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가 있다. 

다양한 국제해사기구(IMO)협약 및 몇몇 EU지침이 사고조사를 원칙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들에게 절차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따

라서 안 제1조는 사고의 기술적 원칙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사고에 대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

다. 귀책성(Schuld) 및 책임(Haftung)의 문제는 통상적인 사법절차에 맡

겨져 있다(이른바 no blame policy). 새로운 지침안은 중대한(schwer), 

또는 매우 중대한(sehr schwer) 해양사고의 경우에만 조사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드물긴 하지만, 길이 24m 미만의 어선의 사고 및 Bohrinsel

과의 사고는 이러한 사고가 드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2조에 

따라 조사의무가 없다. 조사기관은 공정하고(unparteiisch), 전문성이 있

고(kompetent),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funktional unabhängig)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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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증거에 대한 접근, 증거확보, 정보교환, 구조화된 조사보고 및 

안전권고를 규율하고 있다(김현준, 앞의 글 31).

1.3.6 해양사고 발생시 여객 및 수하물의 책임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Haftung für Reisende und Gepäck)[COM/2005/0592 final of 
     23/11/2005]

여객선의 안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

었다. 해양선박운송 및 내륙선박운송에서의 여객운송책임에 대한 규

칙(Verordnung)안을 통해 EU는 승객에 대한 시의적절한 책임 및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령 강제보험제도와 

같은 보호규범들이 유럽에서 승선표를 구매한 모든 여객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해상운송과 내수면 운송에 대해서도, 설사 유럽공

동체 수역 외에서 여행하거나 제3국의 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한 경

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02년 아테네 협약

(2002 Athens Convention)을 공동체법으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

다. 즉, EU와 그 회원국들이 위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것을 제안한 

것이다. 

1.3.7 船主의 계약외적 責任에 관한 지침(RL zur Reederhaftung: Directive 
     on the extra-contractual liability of ship-owners [COM/2005/0593 final 
     of 23/11/2005])

선주의 민사상 책임 및 안전의무이행에 관한 지침안(Richtlinien-

vorschlag über die zivilrechtliche Haftung und die Sicherheitsleistungen 

von Schiffseignern)은 선주의 책임 및 그 보험가입의무를 명백하게 확

대시키고 있다. 가령 1992년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1992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IOPCF) 같은 

적용가능한 국제협약의 개선, 정비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나아가 

피해전보 책임에 관한 회원국들간 통일적인 법적 규율이나 강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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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주의 책임 보전을 위한 그 밖의 재정적 안전장치 등도 제안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해양법상 책임제한의 원칙을 더 이상 유지

하지 않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장기적 전략의 하나에 해당한다. 

한편,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Erika III 패키지는 아직 그 비준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EU 위원회(Commission)는 이 제3

차 해양안전패키지가 늦어도 프랑스가 의장역할을 하는 기간 동안 

2008년 하반기에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10)

2. 국내법

2.1. 개 관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하여 독일은 1994년 북해(Nordsee) 및 동

해(Ostsee)에서 그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였고 이 두 해역에 1995년 

초부터 배타적 경제수역(AWZ: EEZ)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내법상 자

국기선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외국기선에 대해서는 의무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형성된 항해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현재 유럽공동체 차원의 활동이 강화된 상황에

서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

어 있다. 그렇지만 독일은 “운항조건령”(Anlaufbedingungsverordnung)을 

발하여 위험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화물을 대량으로 또는 포장된 형태

로 운송하며 독일의 항구들에 입항하거나 그로부터 출항하는 선박들

에 대해 등록의무(Meldepflichten)를 부과하였다. 독일영해 안에서 독일 

항구로의 또는 독일 항구로부터의 항로 도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해양도선법에 의거하여 부과되어 있다. 그 밖에도 북해에서 

10) Memo of the DG for Energy and Transport, updated in March 2007; http://ec.europa.eu/ 
transport/maritime/safety/doc/package3/memo/2007_03_memo_maritime_safety_en.pdf (as 
of 13/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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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의 합의하에 ‘테르쉘링-독일 항만’(Terschelling-Deutsche Bucht)

이란 통항분리구역이 설정되어 있다.11)

2.2. 선박안전 제고를 위한 법령 및 조치

2.2.1 항만소속국의 통제 및 선박분류

1978년 “아모코 카디즈”(Amoco Cadiz) 사고를 계기로 항만국통제에 

관한 헤이그양해각서 (Hagu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Hague MOU)가 체결되었다. 이것은 1982년 항만국통제에 관한 

파리양해각서 (Paris MOU)로 대체되었는데, 이 파리협약에는 독일을 포

함하여 20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로써 해운행정기관들은 그 항구로 입

항하는 선박의 평균 25%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파리협약의 소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나라의 기

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들이 최우선적인 통제대상이 되고 있다.12)

세계적으로 그동안 파리협약에 입각한 7개의 항만국협정들이 체결

되었다(HOPPE, 2000). 동해영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헬싱키조약의 범

위 내에서 연안국들(Anrainerstaaten)에게 상당한 통제를 실시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법은 항만국통제에 관한 EU 지침이 최소한 회원국의 

각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들의 평균 25% 이상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한도에서 그와 같은 국제법적인 조건들을 상회하고 있

다. 파리협약에 의거하여 잠재적으로 규범이 요구하는 기준 미만의 

선박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

부 항구들이 25% 쿼타를 충족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은 검사

11) 동해의 경우 독일측으로부터 동해 전역에 걸쳐 유조선을 위한 경유항로
(Transitweg)에 대한 제안이 국제해사기구에 배포된 바 있었다(EHLERS, 2003).

12) Schwarze Liste des 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Paris 
MOU, 2002, S. 24  Bla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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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선박들만을 통제하고 

있다(KÖNIG, 2003, S. 95). 또 일부 항구들의 경우 이 최소 25%라는 

통제쿼타를 크게 미달하였거나 미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이유에서 

2002년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하여 그에 따른 조약위반절차가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독일 항구들 역시 이 25% 쿼타를 2002년에 

충족시켰지만 2001년에서 그렇지 못했다.

에리카 패키지 I의 결과로 항만국통제지침의 규정들이 2003년 7월 

22일부터 강화되었다. 새 규정들은 선박검사의 쿼타를 최소한 25%이

상으로 설정하고 그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시켰다. 개정사항중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은 잠재적 위험선박들에 대해 최종 전면검사를 받은 

지 12개월을 지나지 않은 경우 그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검사할 수 있

도록 검사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규정 제7b조에 의하여 모든 선

박들은 매 6개월 마다 표준선박에 관한 정보들을 생산하여야 한다. 

나아가 파리양해각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지난 2년간 2회 이상 

유럽의 항구들에서 입항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국가들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선박들은 모든 유럽공동체 항구들에서 접근을 금지당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추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성 또는 높

은 위험성을 띤 것으로 분류된, 그리고 최근 3년간 어느 특정 항구에

서 반복하여 억류된 적이 있는 선박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강제적인 항구접근거부는 접근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었던 

1995년의 항만국통제지침의 원안에 비해 근본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해당한다(RINGBOM, 2001, S. 271). 이는 1989년 미국에서 발생한 액

슨 발데즈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1990년의 유류오염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리카 사고의 결과로 선박분류회사에 대한 지침(Richtlinie an 

die Klassifizierungsgesellschaften: 94/57/EG)의 요건들이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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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

선박안전은 물론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유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중 하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이다. 독

일의 경우 2000년 1월 1일 현재 전세계에 취역중인 유조선단중 이중

선체 유조선들(Doppelhüllen-Tankschiffe)의 비중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고, 선박연령 20년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들의 수와 비

중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에 관한 법규정들 역시 독일 국내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영향력 증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EU는 더욱 

강화된 세계적 선박안전법규들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

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IMO 내에서 1992년에야 비로서 1990년 미국의 유류

오염법(Oil Pollution Act der USA von 1990)의 선례를 참조하여 단일

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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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협약 제1부속서에 따라 이들 선박들은 우선 2026년까지 

퇴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에리카 패키지 I에 포함되었던 EU 집행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IMO는 2001년 관련규정들을 강화하였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MARPOL)에서 연령, 

수송능력 및 분리된 밸러스트별로 보호장치가 된 탱크에 따라 세 가

지 범주로 구분된 단일선체 유조선들은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어도 

2015년까지는 퇴역하여야 하며 2026까지는 더 이상 취역할 수 없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IMO 결정은 특별한 요건하에 2017년까지 취역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컨대 헬싱키협약의 조약당사국들은 그 국

기를 달고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IMO 결정에 의해 개시된 시간

적 예외가능성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그들은 

2017년까지의 완화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헬싱키조약의 비당사

국들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배들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는 그들의 

항구들이나 그 전면에 위치한 기착지들에 대한 입항허가를 거부할 의

향임을 밝히고 있다(HELCOM, 2001c). 당사국들은 2003년 12월 4일 

제1종 선박(Kategorie I)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말까지 퇴역시키는데 

합의하였다. 제2종 및 제3종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해서는 그 선박인도

가 이루어진 년도 이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하도록 정해졌다. 

그중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이중선체를 갖춘 단일선체 유조선들은 

2015년까지 취역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분적인 이중선체를 갖추지 

못한 단일선체 유조선들도 해당 국가의 행정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

태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 결과에 비추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인

정하고 또 이미 선박연령 25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계속 취역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공동체 수준에서 2002년 2월 회원국들에서 직접 법

적 효력을 발휘하는 이중선체 또는 그와 동등한 구조요건을 갖춘 단

일선체 유조선의 도입촉진에 관한 유럽연합 명령(Verordnung (EG)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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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002 zur beschleunigten Einführung von Doppelhüllen oder gleich-

wertigen Konstruktionsanforderungen für Ein-Hüllen-Tankschiffe)이 제정되

었고 이후 2003년 10월 프레스티지 사고를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되었

다. 이 명령은 회원국들의 재판권에 속하는 항구 또는 항구 전면의 

기착지에 입항하는 모든 5000 Mg 이상의 수송능력을 가진 유조선들

에 대하여 그 기국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당초 범주 I에 속하는 

단일선체 유조선들은 2007년부터, 범주 II와 범주 III에 속하는 단일선

체 유조선들은 2015년부터 퇴역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이 명령에 

따라 범주 I에 속하는 단일선체 유조선들에 대하여 그 인도일로부터 

늦어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할 것을 명시한 퇴역규율(Außer-

dienststellungsregelung)이 수립되었다. 예외적으로 범주 II와 범주 III에 

속하는 단일선체 유조선들로서 부분적으로 이중선체를 갖춘 유조선들

은 그 연령이 미리 25년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취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 시점 이후에는 제3국의 국기를 단 선박들도 

공동체의 항구에 의 입항이 거부된다.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공동

체법은 범주 II와 범주 III에 속하는 단일선체 유조선들에 관하여 그다

지 엄격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13)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역시점을 

2010년과 2015년으로 한 미국의 입법례가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

여지고 있고(EHLERS, 2003), 2003년 6월 북해 및 북대서양 해양보호

협약을 위한 EU 21개국 공동각료회에서, 일련의 비회원국들과 더불

어, 표명된 규정 강화에 대한 명백한 환영의사를 고려할 때, 퇴역연한

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된 명령(Verordnung Nr. 417/2000)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에 관한 규정들과 함께 중유의 수송은 오로지 이중선체 유조선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유수송금지는 최소 

13) SRU(Der Rat von Sachverständigen für Umweltfragen), Meeresumweltschutz für 
Nord- und Ostsee, Sondergutachten, Februar 2004 (http://www.umweltrat.de/02gutach/ 
downlo02/sonderg/SG_Meeresschutz_2004.pdf),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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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g 이상의 수송능력을 갖춘 유조선에 대하여 적용된다.

2.2.3. 선박승무원의 자격 강화

독일의 경우 선박승무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사실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 능력은 결코 과

소평가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한편으로는 선박사고의 80%정도가 인재

로 분류되고 있고(IMO, 2003b), 다른 한편으로는 충실히 양성된 승무

원들이야말로 기술적 문제점들을 적기에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함으로써 선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1995년 IMO는 1978년의 선원들의 양성, 자

격증수여 및 경계근무 기준에 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d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 STCW)을 강

화하였다. 이 협약의 내용은 EU 수준에서 선원양성의 최소요건 지침

(Richtlinie über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Ausbildung von Seeleuten: 

2001/25/ EG)에 반영되어 구속력을 확보하였다.

2.2.4. 안전운항(Sichere Navigation)을 위한 조치

IMO 체제하에서 2002년 선박에 선박데이터기록장치(블랙박스)와 자

동선박인식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의 장착이 의무

화되었다. SOLAS 협약 제5부속서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 모든 신규

선박들과 2004년말까지 모든 다른 선박들은 일정한 규격을 갖춘 AIS

를 장착하여야 한다. 유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 7월 이래 일반

적인 장착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AIS는 선박들 상호간 그리고 선박과 

지상관제소간에 자동적인 정보교환을 가능케 한다. 종래의 레이더 기

반 감시시스템에 비해 AIS는 모든 선박들이 자신의 인식부호를 통해 

다른 선박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EHLERS, 2002b, 

S.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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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수준에서는 에리카 팩키지 II에 따라 선박신고지침(Schiffs-

melderichtlinie: 2002/59/EG)과 더불어 IMO AIS 및 선박데이터기록장치

에 관한 규정들은 공동체 전체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지침은 블랙박

스를 대다수의 선박들과 선박유형들에 대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국제적 규범보다 더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된다(RINGBOM, 2001, 

S. 280).

보충적으로는 선박신고시스템을 이용한 한층 더 확대된 선박신고의

무와 회원국들간의 포괄적인 전자적 선박정보교환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박신고지침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 하는 선박들은, 가

령 소정의 기한내에 선박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체 항구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다. 헬싱키협약 체약당사국

들은 동해 영역에 대하여 2005년 7월까지 AIS를 이용한 교통감시시스

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해양교통안전시스템을 

독일 영해 전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하고 AIS를 이용하여 실

시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와 독일은 카데트운하(Kadetrinne)에 대한 

AIS 기반 감시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EHLERS, 2002b, S. 93).

한편, 일반적인 도선수리의무(Lotsenannahmepflicht)는 이제까지 존재

하지 않지만, 영해 밖에서 심해수로 및 교통분리지역의 설치와 마찬

가지로 IMO 체제 하에서 국제적인 협정을 근러고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여지는 있다고 한다.

2.3. 해상교통으로 인한 북해 및 동해의 점진적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2.3.1. 선박연료 및 하역잔존물의 유입과 선박폐기물 배출의 규제

선박연료 및 하역잔존물의 유입과 선박폐기물 배출로 인한 점진적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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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MARPOL) 제1부

속서에서 유류와 유류함유 혼합물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규

정들을 두고 있다.

이 협약은 그 체약당사국들에게 그 항구에서 조업 및 하역 잔존물

과 선박쓰레기를 적합한 집하시설(Auffanganlagen)을 설치하여 처리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3.2. 해상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 규제

해상교통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특히 무겁고 황산화물을 다량 함유

한 벙커유와 중유들의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그 심각성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선박항해의 이산화황 배출은 이미 EU 전체의 배

출 총량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고, 이산화질소 배출 역시 그와 비

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해양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위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이 규율한다. 가령 1997년 채택된 MARPOL 제6부속서

는 해상교통에 사용하는 중유의 이산화황 농도수치를 4.5%로 제한하

고 있다. 

. 독일의 해상유류오염 예방 및 방제체계

1. 서 론

선박의 왕래가 매우 많은 동해(Ostsee)와 북해(Nordsee)는 독일에서 

매우 해상교통, 경제, 관광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동해와 북해는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인해 해양산업을 

발달 시켰고, 함부르크를 위시한 각 항구도시들은 국제 교역의 요충

지일 뿐만 아니라 해안을 가진 각 주의 특색에 알맞게 저마다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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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를 문화상품으로 발달시키고 있어 이

들은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

들로 미루어 보아 동해와 서해가 독일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잘 짐작

할 수 있다. 

동해중에서도 지정학상 명료하게 위치지우기는 매우 힘 든 “서쪽의 

동해(westiche Ostsee)”라고 불리는 영역은 통일이 후 그 중요성이부각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일의 해역의 일부, 즉 독일의 연안 해변에서

부터 12해리, 북해-동해-해협(Nord-Ost-Kanal(NOK), 메클렌부르크-포어

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과 쉴레스비히-홀쉬타인(Schleswig-Holstein)

의 동해항구들을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댄마크의 수역일부, 공해 

및 독일과 댄마크의 배타적 경제수역(AWZ)의 일부도 포함이 된 영역

이다. 이지역에서의 해상교통량은 단순히 통행을 하는 선박을 비롯하

여 신고의무가 포함되지 않은 선박을 포함하여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막대하다.14) 이러한 해상교통량은 중앙유럽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볼 때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많은 해상교통량과 함께 유조선의 사고15)로 인한 유류오염을 비롯

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동해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위협에 대해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공동대처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서는 인접 해변

주들과의 협동체제의 구축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다. 독일은 연방국가

14) 2000년 1/4분기에 동해지역을 이용한 선박은 약 97,000척이었고, 한 해 동안은 약 
400,000척 이었던 곳으로 추정되었다. Schleswig-Holsteinischer Landtag, 15. Wahlperiode, 
Bericht der Landesregierung, Sicherheit des Schiffsverkehrs in der westlichen Ostsee, 
Federfuehrend ist der Minister fuer Wirtschaft, Technologie und Verkehr, Drucksache 
15/1067, S. 4.

15) 통계적으로 볼 때 동해를 항해하는 선박 100,000중 3-4g회의 선박사고가 발생하
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평균 매해 44회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28.6%의 돌발사건에서 예인선이 투입되었다. 윗글, 9쪽. 독일의 동해변에서 발생하
는 사고율은 다른 해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사고율 6%)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은 “엘베(Elbe)”와 함부르크항구로 30%가넘는 사고율을 보인
다. 그다음은 “베저(Weser)”로 약 13%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북해가 
12%로 쫓고 있다. 윗글,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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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관할 사항이 해양영역에서도 분할이 되어있

다. 그러나 선박사고로 인한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태 등을 대비하

여 비상시에는 통일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제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체제의 구축 뒤에는 1998년 10월에 발생한 팔라

스호(Pallas)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하바리 대책반(이

하 Havarie-Kommanando라 한다)”을 만들었다. Havarie-Kommanando는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 후의 발생 가능한 선박사

고로 인한 해상유류오염을 예방하고 방제를 비롯한 사후처리를 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였다. Havarie-Kommanando는 유럽연합이 독일의 안

전항행과 해양사고의 예방 및 방제에 주는 영향과 더불어 독일에서 해

양유류오염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7일에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사고로 대

량의 유류가 태안 앞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간과 자연환

경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후의 보상 및 

배상, 환경의 복원 해양안전체계의 구축 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고 언제쯤 환경과 인간이 받은 피해가 회복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본 장에서는 독일에서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 중 독일의 해양유

류오염방제 및 예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 전환점이 된 Pallas호 사

건과 독일의 해상 유류오염시 가동되는 비상체계를 살펴보고 독일 해

양유류오염관련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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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llas 호 사건

Die drei Nationalparke im deutschen Wattenmeer 16)

2.1 사건개요17)

Pallas호는 1961년 Aker Kvaerner Yadsist(현 Aker Yard)에서 건조되었

다. 기국은 바하마였고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선박회사 Bogazzi 

16) 출처: http://de.wikipedia.org/wiki/Bild:Karte_natpark_wattenmeer.jpg
17) Maier, Thomas/ Hackenberg, Ulrich/ Pelz, Klaus, Schiffsbrand "MS Pallas"-Die 

Havarie eines Holzfrachters in der Nordsee, brandschutz, Deutsche Feuerwehrzeitung 
53(1999)2, S. 125-136; http://de.wikipedia.org/wiki/P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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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zi Navali S.r.I 소속이었다. 사고 당시 Pallas호는 17명의 승무원이 

일을 하고 있었고, 악천후 속에서 목재를 적재하고 스웨덴에서 출발

하여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가던 중이었다. 1998년 10월 25일 오후

에 댄마크 도시인 Esbjerg근처에서 (독일에서 보면 브레멘 근처) 선장

은 갑판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 조치를 취한 이후에

도 계속 연기가 발생하자 선장은 댄마크의 해안경비대와 아르후스에 

있는 해양사고구조대에 신고를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선원들

에게 구명복 착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 시각에 Pallas호는 댄마크 해변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을 더 항

해했고, 동일 저녁 갑판의 화물에서 목재가 타오르는 증표로 밝은 불

길이 솟아올랐다. 이 사실은 저녁 약 19시에 덴마크의 해안경비대에 

신고 되었고 선장은 선박을 해변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선장이 불

을 끄기 위한 모든 조치가 효과가 없자 자정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요리사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 이외에 승무원 전원이 구조 되었다. 

그 후 Pallas호는 쉴레스빅-홀쉬탄인의 Wattenmeer 해양자연공원으로 

표류하였으며, 전소된 채 Amrum 앞에서 침몰하였다. 악천후로 인해  

기름이 바다로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적재된 약 90톤이 바

다로 유출되었고, 이후에 이 기름이 조류보호지역에까지 흘러들어 갔

다. 그 결과 총 12,00바닷새 및 수십마리의 바다표범,이 피해를 입업

다. 사고 후 이주가 지난 1998년 11월 12일에 기후가 온순해져서 선

박에 잔여 된 기름이 제거 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독일의 

해양사고시의 신고, 신고의 평가, 다른 국가와의 공조 등에 대한 문제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여러 논의 결과로Havarie-Kommanando 

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8) 

18) Clausen Lars, Schwachstellenanalyse aus Anlass der Havarie der Pallas, Zivilschutz- 
Forschung,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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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avarie-Kommanando의 탄생 및 업무

2.2.1 Havarie-Kommanando의 탄생

1998년에 발생한 Pallas호 사건 이후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사

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해변지역의 각 주들 상호간의 협조가 개선되어

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교통, 건설, 도시발

전부는 1999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인 “Havarie- 

Pallas”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Amrum앞에서 발생한 사고에서의 대처방

식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해난예방을 최적화 하기위한 여러가지 제안

들을 하였다. 그 결과 연방과 해변을 끼고 있는 주정부들은 Havarie- 

Kommanando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Havarie-Kommanando의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연방과 해변지역 주들간의 합의에 확정되어 있다. 

이때 기본법상 예정된 해양과 해변에서의 위험방어를 위한 연방과 주

의 관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2.2.2 Havarie-Kommanando의 업무

Havarie-Kommanando는 중대한 하바리 사고 시에 대국민작업 및 

Havarie사고 시 관련 조직의 투입을 단일적으로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것을 골자로 각 업무담당기관의 조정을 위한 연방-주 공동 기관

로서 2003년 1월 1일 건립되었다. 위치는 Cuxhaven(Hamburg)이다. 

Havarie-Kommanando는 해상긴급사태예방을 위한 총 관할센터로서 담

당하는 업무는 평상시의 업무와 사고시의 업무로 구분하여 볼 수 있

다. 동 기구의 핵심부분은 해상상황센터(Maritime Lagezentrum) 안에서 

24시간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동 센터에는 연방 수상 및 선박행정청

(Wasser-und Schifffahrtverwaltung des Bundes)의 직원, 해변주정부의 해

상보호경찰(Wasserschutzpolizei)들도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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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의 일상적인 업무로는 Havarie-Kommanando는 유해물질방제, 

선박화재의 방제, 상해자 응급처치, 언론 및 대국민작업을 관할하는데 

이는 존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 상황의 지도,

둘째, Havarie-Kommanando의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과 방제조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타 기관관의 협동을 위한 기본원칙

의 수립. 그리고 다른 담당 위원회(Gremien)와의 협조를 위한 기본원

칙 수립,

셋째, 비상계획 및 투입컨셉을 위한 준비,

넷째, 총체적인 손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해상에서 손해 또

는 위험을 유발하는 사고에 대한 평가,

다섯째, 손해예방과 손해제거를 위한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파악 및 

이들에 대한 평가,

여섯째, 투입차량, 투입기구, 투입재료 등의 조달프로그램을 위한 가

격의 산정,

일곱째, 국내적 및 국제적 위원회와 협동작업,

여덟째, 대국민작업(Oeffentlichkeitsarbeit) 등이 그것이다. 

중대한 하바리 사고시에는 Havarie-Kommanando의 장이 투입의 지휘

를 하는데, 이때 유해물질사고방제 및 화제방제, 부상자조치, 위험의 

방어 구조, 언론매체 및 대국민작업을 위한 담당 스탭들이 Havarie- 

Kommanando의 장을 돕는다. 투입이 될 경우 가동이 가능한 모든 연

방 및 지방관청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부분적 투입을 위한 조직이 구성

된다. 해양위난센터를 가지고 있는 난파선구조를 위한 독일 연합19) 및 

19) 19세기 중반에 북해도서상에서는 해마다 약 50척의 선박이 난파되었다. 그 중 
1854년 Spiekeroog앞에서 84명의 이민자가 희생이 된 난파사건이 큰 관심을 일으켰
다. 1854년 여러개의 도시에서 난파선구조를 위한 조직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1865
년 5월 29일 Kiel에서 Die Deutsche Gesellschaft zur Rettung Schiffbruechiger(DGzRS)
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동 조직은 해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Bremen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한 구조단체로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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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res20) 과 연방해군은 협조협약

을 통하여 Havarie-Kommanando의 작업에 전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Havarie-Kommanando의 지금까지의 활동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7월 10일의 동해상에서는 Havarie-Kommanando의 작전연습이 

진행되었다. 이는 Havarie-Kommanando의 지휘 아래서 동해에서 유류

오염 발생 시 해상, 육상, 영공에서의 방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해상긴급사태시의 적용되는 “Kombi-Uebung”라고 불리는, 즉 비상예인, 

기름정찰, 기름방제, 화제방제 및 상해자 처치 등이 동시에 함께 진행

되는 새로운 작전이었다.

동 작전연습 이후 이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동 작전연습에 참가했

던 연방교통부장관인 Wolfgang Tiefensee는 “해양사고에 대해 우리(독

일)는 잘 무장되어 있다. Havarie-Kommanando의 조직과 작업능력에 

설복되었다. 특히 해상보호경찰, 예인, 헬리콥터, 비행기 등이 펼치는 

개별적 구조작업에서의 신속하고 마찰 없는 협동작업은 인상적이었

다”고 전해진다. 

Havarie-Kommanando의 활동과 특히 최근 새롭게 개발된 “Kombi”조

치에서 잘 나타나는 것 처럼 해양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에는 여러 관

련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이 체계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독일은 해상에서의 비상사태에 대해 연방과 주의 투입

기구, 각 선박회사, Wiking-Helicopters-Service 등과의 협동과 동해 최대 

여객선 회사인 독일-댄마크 선박회사 Scandlines, ARGE Kuestenschutz21)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출처: http://de.wikipedia.org/wiki/Deutsche_ 
Gesellschaft_zur_Rettung_Schiffbr%C3%BCchiger.

20)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res(MRCC)는 해난구조 시에 협조를 하기 위해 
생긴 지도소(Leitstelle)로거 국제적인 연맹이며 해변국가들이 운용하고 있다. MRCC
는 해상응급사고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예컨대, SAR, 해군, 해안경비대 
등)을 통하여 협조한다. MRCC의 독일 지도소는 브레멘에 있으며, 연방 교통, 건설, 
주택부로부터 독일 영역에서 탐색 및 구조작업, 독일의 선박의 참여기의 조정 등과 
같은 국가적인 업무를 부여받는다. 참조: http://de.wikipedia.org/wiki/Maritime_Rescue_ 
Coordination_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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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조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3 해양사고감소를 위한 조치들

2.3.1. 주차원의 조치들

주정부들은 이미 1998년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

서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다. Neustadt

와 Cuxhaven에 있는 초지역적인 해상보호경찰 지도소와 연방이 실행

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 해상도(Maritimes Lagebild)를 작성하여 비정상

적인 사태를 조기에 알 수 있게 하여 물과 선박행정청(Wasser-und 

Schifffahrtsverwaltung)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프로젝트기구인 “해상 

비상사태예방(Maritime Notfallvorsorge)”에도 영향을 끼쳤다.

쉴레스빅-홀쉬타인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1999년 6월 8일

에 동주정부는 각 부서가 여러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동컨셉을 마련

하였다. 예견되는 조치들은 첫째, 주정부가 고유의 관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 둘째, 법적인 토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다른 해변 주정부득과 협조, 셋째,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치, 넷째, 주정부가 고유의 관할권 내에서 실행할 수 있었던 

신속하고 초지일관하게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로 구분이 되어 각 담

당 부처가 적합하게 조치들을 개발하였다.22)

21) 하바리사고 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해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의 선
두적인 예인선박회사 Bugsier-, Reederei-und Bergungs-Gesellschaft mbH & 
Co(Hamburg), Fairplay Towage(Hamburg/Rostock), Unterweser reederei (Bremen)
들을 2001년 9월에 Arbeitgemeinschaft "Kuestenschutz"하에 규합하였다. 참조: 
http://www.kuestenschutz.com/

22) 쉴레스빅-홀쉬타인주 해양 비상사태예방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chleswig-
Holsteinischer Landtag, Bericht der Landesregierung, Sicherheit des Schiffsverkehrs in 
der westlichen Ostsee, Federfuehrend ist Minister fuer Wirtschaft, Technologie und 
Verkehr, Drucksache 15/1067, S. 2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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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연방차원의 조치-프로젝트기구 “해상 비상사태예방(Maritime 
     Notfallvorsorge)”

Pallas호의 하바리 이후 연방 교통 건설 경제부(BMVBW)는 1999

년 2월 10일에 당시 브레멘의 상원의원이었던 Claus Grobecker를 의장

으로 하는 11인으로 구성이 된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일명“Grobecker- 

Kommission”)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독일 해안 의 안전을 위한 

비상컨셉의 최적화를 위하여 연방에 제안(Vorschlaege)을 해야 하는 업

무를 가진 것이었다. “Grobecker-Kommission”는 2000년 2월 16일에 연

방에 해양비상컨셉의 최적화를 위한 30가지의 제안을 하였다.

BMVBW은 동위원회가 한 제안들을 평가하고 작업하며 또 다른 제

안도 받기 위하여 2000년 8월에 8개의 하부 부서를 가지며 연방부서, 

주 정부, 담당기관에서 총 13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프로젝트기구

를 창설했다. 동 기구는 비상예인능력, 선박영업의 안전 인

접국가들과의 합의, 해양사고조사 및 기국의 업무, 구조(“Havarie-

kommando”, “Seewache”), 책임과 보험, 환경, 기술/신고/교육 

등 같이 8개의 총체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Maritime Notfallvorsorge” 프로젝트기구가 Grobecker-Kommission의 

제안들을 검토한 이후 특히 2000년 부터책임과 보험의 영역에서 여러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Maritime Notfall-

vorsorge”는 자체적인 제안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 특히 제 

7주제인 “환경”부분에 대하여 제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상에

서 선박 하바리로 인한 유류오염의 발생 시 모래, 자갈, 방제에 쓰였

던 재료 등 오염된 물질의 처리를 위한 일시보관장소(“Zwischenlager”)

의 설치23), 유류오염의 방제를 위한 화학적 분산제(“chemische 

23) Verbesserung der maritimen Notfallvorsorge und des Notfallmanagements auf der 
Grundlage der Empfehlungen der unabhaengigen Expertenkommission "Havarie P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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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rgatoren”)의 개발24), 기름모집조치, 유막분해를 위한 분산제의 

투입 등을 고려한 유류오염의 방제를 위한 결정체계(“Entscheidungsraster 

zur Oelbekaempfung”)의 구축25)등이 그것으로 이는 우리의 Hebei Sprit

호 사후 처리와 관련하여 주의하여 볼 만 하다.26) 

3. 독일에서 유효한 다자간 및 양자 간 해양보호 
  협약27)

3.1 HELKOM 협약

동해지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정(Uebereinkommen zum 

Schutz der Meeresumwelt des Ostseegebiets: Helsinki-Abkommen-HELCOM: 

이하 HELCOM이라 한다)이 독일의 동해보호 법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동해의 특징은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북해와 같은 정도와 속

도로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즉, 동해는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곳(Brackwassermeer)으로 북해와는 매우 좁고 얕은 길로 

연결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 북해와의 수의 교환이 제한적이다. 이러

한 점은 동해해양환경의 특수하고도 독특한 성질을 만들며, 동해의 

Erster Meilensteinbericht zu Teilprojekt 7 "Umwelt" vom 12.2000.
24) Verbesserung der maritimen Notfallvorsorge und des Notfallmanagements auf der 

Grundlage der Empfehlungen der unabhaengigen Expertenkommission "Havarie Pallas", 
Zweiter Meilensteinbericht zu Teilprojekt 7 "Umwelt" vom 17.05.2001.

25) Verbesserung der maritimen Notfallvorsorge und des Notfallmanagements auf der 
Grundlage der Empfehlungen der unabhaengigen Expertenkommission "Havarie Pallas", 
Dritter Meilensteinbericht zu Teilprojekt 7 "Umwelt" vom 08.2001.

26) 이밖에 제1주제인 비상예인능력의 제고를 위한 제안도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avariekommando, Anpassung der Leistungskriterien an Notschleppkapazitaeten 
in Nord- und Ostsee unter besonderer Beachtung beabsichtiger Langzeitcharter ab 2006 
vom 24.05.2006을 참조.

27) 신옥주, 독일의 해상유류오염방제체제고찰, 최신 법령정보, 2008-5호, 한국법제연
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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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질은 해양환경의 보호 시 뿐만 아니라 해양유류오염의 방

제, 방제수단의 선택 등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동해가 가지는 특별한 해양사고의 위험(Unfallsrisiko)에 대하여서는 

HELKOM 소속의 전문위원회인 “Sea-based Pollution Group”가 조사

권고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 주요 내용은 마력(Zugstaerke)과 고향

항구(Heimayhafen)에 따른 비상예인선능력 화재진압선박 등의 능력

향상부분에서 이다.28) 또한 동 위원회는 1989-1999년 사이에 동해에서 

발생한 모든 선박사고를 지도에 따라 분석을 하였는데29) 이 기간 중 

약 225건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에

는 25척의 유조선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사고 유조선 중 15척이 단

일선체유조선이었고 10척은 이중선체유조선이었다. 사고 분석 후 나

타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사고를 당한 10척의 이중선체유조선으로부

터는 2척의 경우만 유류가 유출이 된 반면에  사고가 난 15척의 단일

선체유조선으로부터는 11척에서 유류유출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중선체유조선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보아도 좋

을 것이다.   

1974년 동해연안의 7개국이 헬싱키협약(Helsinki-Konvention)에 합의

를 하였으며 이는 1992년에 근본적인 손질을 겪었다. 2000년에 이 새

로운 Helsinki-Konvention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환경정책적인 기본의무

에는 사전배려원칙, 최선의 환경실행원칙(Die Grundsaetze der besten 

Umweltpaxis), 원인제공자원칙이 속한다. 10개의 동 협약당사국30)은 자

연적인 생활환경, 자연적인 절차, 연안을 포함하는 동해의 생태시스템 

안에서의 생물적 다양성 등을 보존하고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

28) HELKOM Sea 2/2002, 3.1/2 Rev. 1vom 3.1.2001 und HELKOM Sea 3/2001, 
2.3/1/Add. 1 v. 16.05.01.

29) HELKOM Sea 2/2001, 3.1/6 vom 3.1.2002.
30) Daenemark, Deutschland, EU, Estland, Finnland, Lettland, Litauen, Polen, Russland, 

Sch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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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및 공동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되었다. 

1998년 HELKOM계약국의 관계 장관차원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전략

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OSPAR에서 작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OSPAR와 마찬가지로 HELKOM도 세대별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에 상응하여 오염물질의 해상 방출(Einleitung), 대기오

염, 일등급으로 분류된 물질의 유출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을 규정하

고 있다. HELKOM은 최종목표가 2020년까지 이러한 물질의 자유로운 

배출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HELKOM-Kommission

은 이 목적으로 42개의 우선적인 물질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HELKOM은 선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즉, OSPAR에서처럼 해

상에서 소각, 물질의 방출(Einlietung des Stoffs) 등의 형식으로 쓰레기

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HELKOM-Kommission은 계약국이 

MARPOL 73/78의 항행안전을 위한 요청을 적용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3.2 해양환경과 북대서양보호를 위한 협약 (Uebereinkommen zum 
    Schutze der Meeresumwelt und des Nordatlantiks: Oslo-Paris 
    Konvention-OSPAR)31)

북대서양(Nordatlantik)의 끝에 북해(Nordsee)가 위치하고 있는데 북해

는 특히 8개의 북해연안국가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해양이

다. 북해연안국이 북해변에 두는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큰데 이곳에는 

수많은 큰 항구들 외에 많은 공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해에

서는 대량의 기름과 가스 및 자갈과 모래가 채취되고 있으며 많은 해

변은 이용량이 매우 높은 휴가지역이기도 하다. 북해가 가지는 이러

한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부담은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강들 주변이 

31) OSPAR협정에 관해서는 Lagoni, in: Koch/Lagoni(Hrsg.), Meereumweltschutz fuer 
Nord- und Ostsee,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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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집 지역이며 고도의 공업지역이고 농업발달지역이라는 사실에 

의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독일의 북해연안지역을 살펴보면 1985-2000년까지 중금속오염은 감

소하였지만 물, 침전물, 해양생물에서는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다. 

중금속오염의 감소는 구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의 중금속공업의 사양과 

관계가 있다. 대기권의 오염도 1990년이래로 6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새로운” 오염물질그룹32)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의 사용과 감시를 위한 시스템화 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북해를 포함하는 북동대서양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동이 70년대 초

반부터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쓰레기의 반입(Einbringen)을 통한 해양

오염 보호 협정(통칭 Oslo 1972협정 이라 함)”과 “유막으로 부터 야기

되는 해양오염의 보호를 위한 협정(통칭 Paris 1974협정 이라 함)”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양 협정은 1998년 3 월 25일에 발효한 

“북대서양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약(통칭 Oslo-Paris-Konvention, 약칭 

OSPAR)”을 통하여 대체되었다. OSPAR 위원회(OSPAR-Kommission)가 

동 협약의 전환적용과 계속적인 추진(Fortschreiben)을 위해 큰 영향을 

미쳤다. 동 위원회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비교하여 광범한 권한을 갖

는데 특히 동 협정의 전환적용을 위한 결의를 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이 일정한 기간이내에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동 위원회가 내린 결의

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된다. 동 위원회는 또한 회원

국의 OSPAR 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를 하는데 이행을 위한 제재장치

는 가지고 있지 않다.

OSPAR 협정은 계약상대방33)에 대해 북해의 오염을 보호하고 제거

32) polybromierten Dimethylether, Phthalate, Nitromoschusverbindungen, Alkylethoxylate. 
in: Tobias Engelstaetter, Gewaesserschutz durch Gefahrstoffrecht, Forum Umweltrecht 
53, 2006, S. 39 참조.

33) Belgien, Daenemark, Deutscland, Finnland, Frankreich, Grossbritanien, Island, Niederlande, 
Norwegen, Portugal, Spanien, Schweden, Luxemburg, Schweiz sowie di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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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만을 의무지우고 있다. 동 협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인간의 건강보호, 인간활동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해양지역의 보호, 해양생태계 유지 그리고 실행이 가능하다면, 훼손된 

해양지구를 복구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34) 

또한 계약상대방은 적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die beste verfuegbare 

Technologie)35)을 통하여 정확한 오염원(Punktquelle)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불분명한 오염원(diffusen Quelle)을 가지는 다양한 대기오

염을 최적의 환경실행(Umweltpaxis)36)를 통하여 경감해야할 의무가 있다

(Art. 2 Abs. 3 b i. V. m. Anlage 1 und Anhang 1 des OSPAR-Abkommen).37) 

이 의무는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오염에 대해 유효

하다. 

OSPAR 협정이 위험한 물질들의 범주 안에서 취해져야 할 조치들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예정목표(Zielvorgabe)도 두지 않

은 것에 비해 다양한 북해보호회합에서는 오염경감의 목표가 정치하

게 정의되었다. 1998년의 Sinta에서 열린 OSPAR 장관회의(OSPAR 

Minister-Konferenz)에서는 OSPAR 회원국은 위험물질 방출, 대기오염

의 감축, 위험물질의 유실 등에서 끊임없는 감축을 통하여 차세대동

안(즉, 25년 안에)인 2020년까지는 위험물질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위

해 작업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동 목표는 자연적으로 발생

하는 물질에 있어서는 Hintergrundwerten에 상응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물질(anthropogene synthetischen Substanzen)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

34) 예컨대 Art. 3 der Anlage II의 규정에 따라 모래채취물품(Baggergut) 및 생선쓰레
기 같은 자연적인 물질을 제외한 모든 쓰레기와 기타 물질을 선박을 통하여 반입

하는 것이 금지된다.
35) OSPAR-ABkommen의 Anhang 1 Abs. 6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의 적용 가능한 기
술이란 “ 반입, 오염, 쓰레기의 제한을 위한 특정한 조치의 실질적인 적합성을 나
타내는 절차, 시설, 경영방식 등에 있어서 발전의 최신수준”을 의미한다.

36) 최적의 환경실행이란 시장경제적인 조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공작업(Oeffen-
tlichkeitarbeit)에서부터 허가절차의 관철까지 여러 다양한 조치들의 집합을 말한다.

37) 정확한 오염원과 불분명한 오염원에 대해서는 Tobias Engelstaetter, Gewaesserschutz 
durch Gefahrstoffrecht, Forum Umweltrecht 53, 2006, S. 272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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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유해물질농도(Schadstoffkonzentration)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OSPAR 위원회는 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웠으며 우선

적인 조치들을 위한 물질의 목록(“list of Chemicals for priority action”) 

및 이러한 맥락에서 의문시 되는 물질에 대한 목록(“list of substances 

of possible concern”)을 작성 하였다. 첫 번째로 언급이 된 물질에 대

해서는 이미 감축조치들이 내려진 반면 두 번째 목록상의 물질들에 

대해서는 위험물질인지의 여부와 어떤 우선순위에서 감축조치들이 취

해져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역동적인 위험성평가절차 

(“dynamisches Risikobewertungsverfahren”)38)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규준들은 특별히 해양환경을 위한 것이다. 원래는 단지 15

개의 물질 혹은 물질그룹만이 우선적인 조치들을 위한 물질로, 그리고 

400여개가 가능한 우선적인 물질(moeglicherweiser prioritaeren Stoffe)의 

목록에 올라 있었던 것이 2002년에는 우선적인 조치들을 위한 물질목

록에 38개가 올라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39)

3.3 본-협정(Bonn-Uebereinkommen)

모든 북해연안국가(Nordsee-Anrainern)들이 비준한 본 협정은 1969년 

처음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유류오염의 방제 시 협동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그 당시 유효했던 내용은 Bulk에 있는 유동적인 화

학물질과 포장된 유해물질을 고려한 것이었다. 본 협정은 1983년에 

EG와 8개 계약국40)들을 통하여 수정이 되었다41). 

38) 이 절차는 DYNAMEC, Development of a Dynamic Selection and Priorisation 
Mechanism for Hazardous Substances라고 불린다.

39) Tobias Engelstaetter, Gewaesserschutz durch Gefahrstoffrecht, S. 49.
40) 본 협정의 계약국들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과 북이랜드 그리고 유럽 경제공동체이다.

41) Uebereinkommen vom 13. September 1983 zur Zusammenarbeit bei der Bekaemp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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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국들의 정기적인 모임의 범주 내에서 1994년에 활동그룹(Arbeits-

gruppe)이 설치되었고, 동 그룹은 1994/95년 비상예인능력(Notschlepp-

kapazitaet)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사항은 이하에서 살펴본다.

3.4 ETOW

Sea Empress호 사고42) 이후 영국 정부는 도날슨 연구(Donalson-Studie)43)

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로써 1994년 본협정의 계약국들은 비상예인을 

위한 임시활동 그룹인 ETOW44)를 구성했다. ETOW의 정의에 따르면 

emergency towing vessel(ETV) 이란 “... can be an ocean going salvage 

tug(SALVTUG), an 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 (AHTSV) or any 

other suitable vessel with sufficient bollard pull, specially provided for 

emergency towing.”45)

ETOW활동그룹은 비상시 예인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협정계약국의 

정부가 사적 혹은 공적 선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범

위에서 위험의 경감(Risikominderung)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지를 결

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der Verschmutzung der Nordsee durch Oel und Schadstoff, (BGBL. 1990 II, S. 71 S. 
71) I. d. F. der Aenderung vom 22. September 1989 (BGBL. 1995 II, S. 181).

42) Sea Empress호는 스페인에서 건조된 단일선체유조선으로 1993년에 리베리아의 
선박회사인 Alegrete Shipping Co. Inc., Monrovia에 속하게 되었다. 1996년 2월 15일 
저녁에 Pembrokeshire의 Milford Haven으로 가는 도중에 암초에 부딫혀 선체에 손상
을 입게 되고 가라앉아 남-서 웨일즈 일대의 해변을 황폐화 시켰다. 동 하바리로 
인해 탱크에 있던 북해 산 원유 130,0000톤 중 73,000톤의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
었고 그결과 특히 Pembrokeshire Coast Nationalpark가 유류오염으로 인한 큰 타격을 
받았다. http://de.wikipedia.org/wiki/Sea_Empress 참조.

43) http://dip.bundestag.de/btd/13/077/1307760.asc
44) ad hoc working group on emergency towing; Ad-hoc-Arbeitsgruppe 'Notschleppen' im 

Rahmen des Bonn-Uebereinkommens. 
45) Abschlussbericht ETOW aus dem Bericht des 7. Treffen der Vertragspartner des 

Bonn- Uebereinkommen (Bonn 95/11/1-E, Anhang 8), Bournemouth, 1995, in: Wibel, 
Carsten-Soehnke, Internationale und nationale Sicherheitskonzepte zum Schutz 팩 
Meeresverschmutzungen, Zivilschutz-Forschung, Bd. 532003, S. 95. 



. 독일의 해상유류오염 예방 및 방제체계

49

4. EU의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에서 협조(Kooperation)
  을 위한 기본 제안(Grundvorschlag)

4.1 NethGer-Plan

네덜란드와 독일은 1991년에 기름 및 다른 유해물질로 인한 해양오

염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NethGer-Plan이라고 불리는 비

상계획과 투입계획을 수립했는데, NethGer-Plan46)을 통하여 네덜란드

와 독일 사이에 유류 및 유해물질사고방제의 영역에서의 양국의 협동

이 구축되었다. NethGer-Plan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본 협정이다. 

NethGer-Plan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각국의 담당영역(exterior Zone)

과 위난시 양국의 즉각적인 투입을 요하는 즉시투입(quick response 

zone)을 위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NethGer-Plan은 또한 양국관청

의 동의(Einvernehmen)하에서  당해 Plan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간적인 

유효지역이외에서 오염의 위협이나 오염의 발생이 있을 때에도 적용

될 수 있다.

4.2 DenGer-Plan

덴마크와 독일은 1993년에 기름 및 다른 유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

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DenGer-Plan이라고 불리는 비상

계획과 투입계획을 수립했는데, DenGer-Plan47)은 독일 해협(Bucht)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쪽의 동해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DenGer-Plan은 

본- 및 헬싱키-협정의 구체화로써 이해가 되며 본 협약과 헬싱키 협약

상의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DenGer-Plan은 어떤 법적인 위무를 도

46) Nietherland-German joint maritime contingency plan on combatting oil and other 
harmful substances. 

47) Der Danisch-German joint maritime contigency plan on oil comb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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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국간에 형식화된 협조확약(formalisierte 

Kooperationsabsprache)을 이룩하려는 것에 특징이 있다.

DenGer-Plan은 영역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 된다:

Exterior Zone: 공동의 방제조치들에서 바람 및 해류의 방향, 

Oelteppich의 농도와 정도, 해변(Kueste)를 위한 위험의 잠재성에 따라 

실행된다.

Quick Response Zone: 통상 항상 공동의 방제조치가 이루어진다. 

DenGer-Plan은 동해상 북쪽으로는 54°757’N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도른부쉬(Dornbusch)와 묀(Moen)의 등대에 까지 이르는 양국의 배타적 

수역(Hoheitsgewaesser)에서 유효하다. 북해를 위해서는 북쪽에서 링쾨

핑(Ringkoeping 56°20’N), 남쪽에서 프리드리히콕(Friedrichkoog 54°00’N), 

서쪽에서 텍셀(Texel 05°00’E) 까지로 합의 되었다.

4.3 새로운 논의

지금까지의 NethGer-Plan과 DenGer-Plan을 대체하는 삼국간의 협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Wattenmeer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세 나라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이들 나라에서 공동의 Wattenmeer정책, 지속가능한 해양

의 개발, 인간을 위한 휴식처 등을 펼 때 가장 효과적으로 Wattenmeer

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세 나라가 동시에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48)

48) 자세한 내용은Waden Sea Forum, WSF-Bericht, Vorlaeufige Version, Oktober 2004,  
http://www.ikzm-strategie.de/dokumente/Wadden%20Sea%20Forum_Bericht%20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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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독일-네덜란드-덴마크의 만조시 모래톱을 덮는 얕은 
바다(Wattenmeer) 49)

5. 독일의 해상유류오염발생시의 비상방제체제

연방국가인 독일은 독일기본법 제30조와 제83조에 따라 연방이 주

의 행정을 대신하여 그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며, 연방이 해

양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기본법 제87조 제1항 1문과 제89조를 

근거로 하여 도로 및 교통법상의 업무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50)

해양방제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해양업무법이다. 연방국가의 

특성상 연방관할과 지방관할의 업무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해양에 

관한 사항은 해양업무법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방

제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연방과 해변을 끼고 있는 주정부들간에 체결한 

행정협정 및 연방과 선주들이 체결한 예인선박에 관한 협의서이다.

49) http://www.ikzm-strategie.de/dokumente/Wadden%20Sea%20Forum_Bericht%202004.pdf
50) BVerfGE 21, 312 (32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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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방과 주의 조직 

5.1.1 해안경비대(Kuestenwache)51)

해안경비대는 1994년에 만들어진 연방조직으로 연방차원에서 해양

환경의 보호, 선박의 안전운항, 경찰상의 국경보호, 관세 및 동해와 

북해상의 어업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해상에서의 사건에 

연방차원에서 협조를 하기 위해 여러 집행세력이 하나로 결집되어 협

력단체(ein Koordinierungsbund der Vollzugskraefte)를 이룬 것으다. 협력

단체에는 연방경찰, 연방 수 선박항행청, 연방 농업 식량과 관세를 

담당하는 청이 속한다. 즉, 해상에 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연방

부처가 해상업무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의 협조기구를 

구축한 것이 해양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Cuxhaven에 소재한 해양안

전센터 내의 공동의 해양상황센터가 해안경비대가 독일의 해안 앞의 

해역에 투입될 때 협조한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은 각 해당 연방부처가 그들에게 속하는 업무를 

스스로 담당한다. 그러나 위험이나 방해가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안경비대의 여타의 차량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 이를 위하여 해안경비대센터에서는 해양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해안경비선의 투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파악을 하고 있으며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5.1.2 해양보호경찰(Wasserschutzpolizei: WSOP od. WaPo))52)

해양보호경찰은 해양과 내수에 관한 항행규정, 항행의 영역에서의 

위험방어, 환경보호, 그리고 주정부의 성격에 따라 국경경찰적인 조치

를 담당하는 주의 경찰조직이다. 일반적인 경찰업무이외에 연방 및 

51) http://www.kuestenwache.wsd-nord.de/index1.htm.
52) http://de.wikipedia.org/wiki/Wasserschutzpolizei



. 독일의 해상유류오염 예방 및 방제체계

53

주의 수로와 항구에서 항행경찰적인 집행업무를 가진다. 튀링엔

(Thueringen)을 제외한 모든 주 경찰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해

변을 낀 주에서 해양보호경찰은 12해리까지의 독일해안을 관할한다. 

주의 해양보호경찰영역이외의 범위는 연방해안경비대가 담당한다.

각 주의 해양보호경찰이 담당하는 해양보호경찰 업무란 다음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첫째, 항행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방어

하기 위해 신속히 조처를 취한다. 둘째, 선박의 안전, 항행의 용이함

을 돕는 제반 규정들이 지켜지도록 한다. 셋째, 선박증명서와 선장, 

선원, 여객선 선장, 해로의 안내인 등의 자격증명서 등을 조사한다.

5.1.3 연방 수 선박행정청(Wasser-und Schifffahrtsverwaltung des 
     Bundes: WSV)53) 

연방 수 선박행정청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우 방대

한 조직이다. 2006년에는 약 13,00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매해 1.5%(225명)의 인원감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상부, 중부, 하부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조직체계상 연방 교통 건설 도시계획부

에 속하고, 독일연방의 수로와 연방수로에서 항행상 안전 및 항행상 

편의를 담당한다. 주요업무로는 연방행정청으로서 선박교통의 촉

진, 허가절차, 항행경찰상의 업무 등 고권적인 업무, 연방수로와 

이들의 건축시설의 유지의무, 연방수로영역에서 보수 또는 새로운 

건축계획을 할 때 계획수립 및 건축의 감시 등이다.

53) http://de.wikipedia.org/wiki/Bild:Organigramm_WSV_var2.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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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Organigramm WSV var2.svg54)

5.2. 해양사고 시 연방과 주의 업무 

5.2.1 근거법률 및 협정

5.2.1.1 해양업무법 (Seeaufgabengesetz: SeeAufgG)55)

연방의 해양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업무법에 규정되어 있

는데 이는 주로항행경찰상의 업무에 관한 것이다.

54) http://de.wikipedia.org/wiki/Bild:Organigramm_WSV_var2.svg
55) Gesetz ue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ahrt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6. Juli 2002 (BGBl. I S. 2876), geaendert durch 
Artikel 319 der Verordnung vom 31. Oktober 2006 (BGBl. I 2407), zuletzt geaendert 
durch das Gesetz zur Aenderung seeverhehrsrechtlicher, verkehr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mit Bezug zum Seerecht vo 08.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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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연방관할 해양업무중 해양오염과 관련이 있는 법규는 제1조 

2호, 3호 a), b)의 규정이다.

해상업무법 § 1조는 해양항행(Seeschiffahrt)의 지역에서 다음의 각 

호가 연방관할에속한다고 규정하며 각호 2에서 해양교통의 안전을 위

한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해상교통의 용이함 및 해양항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의 보호(항행경찰, Schifffahrtpolizei)가 연방관할

임을 밝히고 있다.

각호 3에서는 만일 국제법상 허용이 되거나 국제법상 요청이 된다

면 바다쪽으로 연안 (Kuestenmeer)의 구획56)이 a) 항행경찰 b) 위험으

로부터의 방어 및 기타의 경우에 공적안전 과 질서 저해의 제거 c) 

어업보호 등을 위해 연방의 관할임을 규정하고 있다.

5.2.1.2 행정협정

연방과 해안지방들(브레멘, 함부륵, 니더작센, 쉴레스빅-홀쉬타인)은 

1975년부터 해양과 해안에서 사고예방조치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

하여 행정협정(Verwaltungsabkommen fuer die Oelunfallbekaempfung)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동 행정협정은 조직 업무분담 및 사고예방과 

사고방제시의 비용을 규율하고 있다. 동 행정협정은 1995년 4월 27일

에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합의(“Vereinbarung ueber die Bekaempfung 

von Meeresverschmutzung”)으로 대체 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화학물질

로 인한 사고의 방제에까지 예방조치를 확대하고 또한 멕클렌부륵-포

어폼머른 주를 포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연방과 주가 체결한 동 행정협정의 목적은 유류 및 유해물질사고에

서 소유관계, 관할권, 비용문제 등을 뒤로 미루고 모든 현존하는 방제

수단의 지체 없는 투입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행정협정을 근거로 

56) Verordnung ueber Anlagen seewae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uestenmeeres 
(Seeanlagenverordnung - SeeAnlV) vom 23. Januar 1997(BGBl. I S. 57), zuletzt 
geaendert durch Artikel 513 der Verordnung vom 31. Oktober 2006 (BGBl. I S.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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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제수단의 투입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변과 해안의 광범하고 통

상적이지 않은 유류오염(aussergewoenliche und weitraeumige Oelver-

schmutzungen von Straenden und Ufern)”인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5.2.1.3 선박사고에서 협동을 위한 합의(예인선의 투입)

연방과 예인선업주 사이에 1983년에 선박사고 시 (예인선투입)에 대

한 협동을 위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에서 당사자들은 예인선

의 구조 및 도움을 줄 때 투입되게 되는 운송수단들과 기구들에 대한 

목록을 상호교환 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당사자들은 공동신

고계획, 대화당사자, 신고절차 계획연습 및 쌍방적인 조언 등의 수립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합의에서 당사자들이 예인- 또는(그리고) 구조시설의 성공적인 

투입 이전에 담당 WSA57)가 모든 노력를 행하고, 선박사고자와 구조

회사(Havarist / Bergungsfirma)의 자발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도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정하였다. 이때에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선박사고자 자체의 주도를 근거로 하는 도움

담당 WSA의 항행경찰적인 지시(schifffahrtspolizeilicher Verfuegung)

를 근거로 한 도움 

선박사고자에 대한 보충적인 실행(Ersatzvornehmen)의 범주내에서 

담당 WSA와 예인선 간의 계약

1994년에 이러한 합의에 변화가 생겨서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포함되었다: “회사들은 자발적인 토대(Havarist / Firma)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WSA는 이

러한 노력을 하는 회사를 최대한 지원한다.  WSA는 예컨대 선박사고

57) Wasser- und Schiffsfahrtamt(수산. 항만청). 주에 속한 기관이며 현재 39곳에 존재
한다. 각주 5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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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예인선 등에 항행경찰상의 지시를 통하여 급박하게 목전에 닥친 

위험의 방어를 위하여 개입할 것인지 또는 이미 발생한 침해의 제거

를 위하여 개입을 할 것인지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무에 적합한 재

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58) 

연방은 비상시의 경우에만 개입하며 구조사업자로 활동하지는 않는

다. 연방을 통해서는 비상예인력(Notschleppkapazitaet)이 확보되어야 하고 

잠재적인 선박사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된 표류(in kontrollierter 

Verdriftung)속에서 사적인 구조- 및 예인업자가 지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좌초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59)   

5.2.2 해양사고의 조사60)

연방 해양사고조사청(Bundesstelle fuer Seeunfalluntersuchung:BSU)이 

해양안전조사법(Das Seesicherheits-Untersuchungs-Gesetz:SUG)에 따라 독

일의 해양고권의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해양사고에 대하여 기국과 무

관하게 조사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BSU는 세계 각 처에서 발생하는 

독일 국기 하에서 항행한 선박 사고의 조사 및 독일의 국익에 현저한 

이해가 있는 선박사고의 경우 국제적 조사에 참여권(Mitwirkungsrecht)

이 있다.

동법 제1조 제2항에는 해양사고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

다: “손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들이란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항행 상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 야기된 사건을 말한다.

첫째, 인간의 사망, 실종 또는 심한 상해,

둘째, 선박의 손실, 손실의 추정 또는 파손, 좌초, 포기, 충돌,

58) Vereinbarung ueber die Zusammenarbeit bei Schiffsunfaellen (Schleppereinsatz), 
zwischen BR Deutschland und deutschen Schleppreedereien vom 26. Mai 1983 in der 
Fassung vom 2. Dezember 1994.

59) Sicherheit in der Deutschen Bund, BT-Drucksache 13/9970 vom 20. Februar 1998, 
Bonn, 1998.

60) Bundesstelle fuer Seeunfalluntersuchung, Jahresbericht 2006, 2007, 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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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나 또는 다수의 선박의 손상 또는 기타의 물적 훼손의 결과

로 해양자연환경의 훼손,

넷째, 인간 또는 선박에 대한 위험, 선박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위

험과 해양기술상의 건축물 및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IMO-Code A 849(20)의 분류에 따라 매우 심한 해

양사고, 심한 해양사고, 해양사고,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 등으로 분류

되는데 이 분류에 따라 조사가 되어야만 하는지(Muss 사고) 또는 조

사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Kann 사고). “Kann”사고란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인

식을 얻을 수 있거나 하는 경우 조사될 수 있는 사고들을 말한다.

5.3 해양오염 발생시 방제

5.3.1 ELG61) 투입을 위한 체계

해양유류오염시 투입을 지도하는 그룹인 ELG는 연방의 전권대표자 

및 해변 주정부의 각 일인의 전권대표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발생한 

오염사고 특정의 수준을 넘으면 오염방제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61) Einsatzleitgruppe 해양유류오염시 투입을 지도하는 그룹이다. .ZMK는 Zentraler 
Meldekopf의 약자로 Cuxhaven의 수 선박청에 자리한 중앙신고센터이다.. ZMK는 
24시간 업무를 하며 연방의 수- 및 항행행정에 대한 중심적, 국내적, 국제적인 신
고를 담당한다. SBM은 연방특별청(Sonderstelle des Bundes)을, 그리고 SLM은 해변 
주정부의 특별청( Sonderstelle der Kuestenlaender)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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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LG의 조직도



독일의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 관련 법제

60

5.3.2 ELG의 일 처리 메카니즘

6. 유류 및 유해물질방제를 위한 독일의 시스템컨셉

독일은 연방의 각부에서 자신의 곤할영역 안에서 해양황경의 보호 

및 해상유류오염의 예방을 위해 큰힘을 기울이고 있다.

해상에서 유류방제조치들에 대한 최초의 시스템컨셉은 1980년에 처

음 수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막대한 자금62)을 들여서 계속 발전시키

62) 1979-1985: 100 Mio. DM; 1984-1987: 60 Mio. DM; 1986-1994: 90 Mio.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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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980년에 시스템컨셉을 수립할 당시에는 트여진 해양공간에

서의 유류오염방제가 현안이었는데, 그 이유는 육지에서부터 방제를 

위한 적합한 기술과 기구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연방환경부의 역할을 볼 수 있다.

1990년에는 “수상에서 유류오염방제를 위한 조치들(Massnahmen zur 

Bekaempfung von Oelverschmutzungen auf dem Wasser)” 시스템컨셉을 

추진시키기로 결의되었다.63)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있다:

- 유류사고와 연습에서 1980년 이래로 얻어진 경험의 고려

- 1980년 이래로 발간된 국내 및 국제적인 영역에서 연구, 연구보고

서 및 경험보고서의 참조

- 변화된 교통구조의 고려 하에서 위험잠재력의 검토

- 기름 이외의 다른 유해물질의 방제를 위한 예방조치

-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vommerns)의 참조

이러한 시스템 작업의 실행은 연방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해변지방들

의 특별청(Sonderstelle)은 “유류사고 해양/해안(Oelunfaelle See/Kueste)”

와 연방 환경부의 업무에 속한다.64)

둘째, 연방연구 기술부의 활약이 크다.

한편, 연방연구 기술부를 통하여 광범위한 연구 및 개발프로그램에

서 새로운 지식과 발전이 촉진되었다: 

63) 당시 이 시스템컨셉을 추진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에서 30,000t을 넘
는 유류사고는 100년에 한번 발생하며, 몇백t의 유류오염사고는 독일의 북해해안
에서 6년 마다 한번 꼴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Bluhm, B., V., Schroh, K., 
Fortschreibung des Systemkonzeptes ueber Massnahmen zur Bekaempfung von Oel 
und anderen Schadstoffen auf dem Wasser im Berei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mweltbundesamt, Sonderstellen des Bundes bzw. der Kuestenlaender 
"Oelunfaelle See / Kueste"(Hrsg.), 04. 1994. zit. in: Wibel, Carsten-Soehnke, Meeres-
verschmutzungen, S. 103.

64) 윗글, 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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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오염의 제한(Eingrenzung)

- 유류오염의 제거

- 유류오염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 기타의 조치들

- 기름 잔류의 제거(Entsorgung) / 정수(Aufbereitung)

- 유류오염의 감시

셋째, 연방교육 연구부(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erderung: 

BMBF)가 새로운 기술로 해양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교육 연구부의 주도하에서 지방과 연방이 공동으로 재정지원 

한 선박안전을 위해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정보들의 연결(Vernetzung)을 

예정하고 있는 컴퓨터지원의 사고매니지먼트시스템(rechnergestuetztes 

Unfallmanagementsystem: REMUS)을 개발하였다. REMUS의 정보는 항

행경찰청, 북해와 동해의 참사지휘부(Katastrophenstaeb), 해안지방의 수

경영관청과 다른 모든 기관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에서의 유류오염- 및 위험물질사고의 참가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해 항상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방제조치들의 진보에 관해 정보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선박과 선박화물

- 물관계(Wasserverhaeltnisse)

- 기상(Witterung)

- 표류예측(Driftprognose)

- 당해 만조시 모래톱을 덮는 얕은 바다(Wattenmeer)의 민감성

- 현존하는 소형배능력(Leichterkapazitaeten)

- 투입준비된 방제능력

넷째, 연방해군의 역할이 해양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사고매니지머트의 일부는 연방해군이 운영하는 특별한 장비를 갖춘 

비행기를 통한 유류-와 오염물질의 유출의 측정과 감시이다



. 책임, 보상 및 제재

63

표3: 독일의 비상사태 매니지먼트

. 책임, 보상 및 제재

1. 개 관

유조선사고로 유류가 유출됨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있어 적용되는 

피해보상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IMO의 유류오염보상제도와 미국법상의 보상제도가 그것이다. IMO의 

보상제도는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협약(CLC 협약)과 그 기능을 보충하

는 국제기금협약(FC 협약)이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협약은 본래 1967년 토리 캐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9년과 1971년 IMO에서 제정한 CLC 협약과 FC 협약은 이 

같은 국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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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89년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엑슨 발데즈 사고 이후 자

체적으로 제정한 1990년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을 통해 유류오

염사고를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IMO의 보상제도와 미국법상의 보

상제도는 그 기본적 아이디어나 구조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오염사고를 유발한 유조선에 대해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

과하고, 선사의 배상한도가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화주의 분담금 등

으로 설치한 기금(Fund)을 통해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아이디

어는 공통적이다. 사실 IMO의 보상제도 자체는 미국법의 광범위한 영

향을 받아 형성, 발전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유류오염법

이 자국에 입항하는 유조선에 한해 적용되는 반면, IMO 제도는 다자

협약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가입한 국가의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는 점

에서 양 제도 간에는 그 적용범위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다른 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유조선의 사고 

또는 조업으로 인한 유류오염에 있어 책임과 보상에 관해서는 위 

IMO의 양대 협약들을 토대로 규율 또는 처리되고 있다. 

IMO 협약은 기본적으로 유류오염사고가 난 경우 기름을 화물로 운

송한 유조선사가 미리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피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사고의 규모가 커 선사가 책임

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유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 2003년 5월 IMO에서 채택한 보충기금협약은 

제2차 보상책임과는 별도로 정유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제3의 

추가기금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사고를 보상하는 기존 협약이 있음에도 IMO에서 새 

협약을 제정한 것은 그 후에 발생한 일련의 유조선 사고들과 무관하

지 않다. 즉, 나호드카호나 에리카호, 프레스티지호의 사고들은 그 규

모면에서 기존의 IMO 협약으로는 전액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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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65) 이는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나 해당지역 관광업자 등 피해자들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제

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IMO는 에리카 사고 후인 2000년 10월 법률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선박소유자(유조선사)의 책임한도와 국제보상기금의 보상한도액을 각

각 50%씩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가 최고 5,790만SDR에서 8,988만SDR로, 국제보상기금의 보상한도

액은 1억 3,500만SDR에서 2억 300만SDR로 늘어나게 되었다(이 협약 

개정안은 2003년 11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IMO의 이 같은 조치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은 에리카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이른바 에리카 패키지 I과 II를 발표하게 된다. EU는 

특히 에리카 패키지 I과 II에 자체적인 유류오염보상기금의 설치구상

을 포함시켰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의 총액이 IMO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추

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영국 등이 반대함에 따라 IMO에서 새로운 보

충기금협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 EU의 처지에서는 

지역 협정에 의한 보상제도 도입보다는 다자협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협약 제정과

정에서 뜻하지 않게 프레스티지호 침몰이라는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EU는 유조선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

으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규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등 선박의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충기금협약의 보상한도가 최소한 

10억 SDR 이상이어야 한다고 IMO를 압박했다.

65) 사고 발생 5년 8개월 만인 2002년 8월에 손해배상이 종결된 나호드카 사고의 경
우 총 보상액은 261억엔으로 가을에 발효하는 신협약의 보상한도에 들어갔다. 에리
카 사고의 경우 클레임이 처리중이어서 정확한 배상액을 추산할 수 없으나, 전문가
들은 신협약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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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고를 계기

로 유럽연합은 ‘해양오염방지규칙’을 제정하여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

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고의로 선박폐유를 배출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한 바 있다.

2.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제

2.1. 개 관

독일 국내법상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에 관한 일반법은 초기의 책임협약에 의거하여 1988년 9월 30일 제정

된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

률”(Gesetz über die Haftung und Entschädigung für Ölverschmutzungs-

schäden durch Seeschiffe: 이하 “유류오염피해보상법”이라 한다)이다.66) 

이 법률은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06년 10월 31일에도 일부 

개정되었다.67) 그 밖에 2007년 5월 10일 제정된 환경손해법68)(Umwelt-

schadensgesetz)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 법

률은 제3조 3호에서 1992년의 책임협약 및 1992년의 기금협약이 적용

되는 경우 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해양선박

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준거법으로 보기

는 어렵다.69)

66) BGBl. I, S. 1770. 이 법률의 약칭은 'Ölschadengesetz' 또는 'ÖlSG'이다.
6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65 der Verordnung vom 31. Oktober 2006 (BGBl. I S. 2407).
68) BGBl. S. 666. 이 법률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69) 따라서 현재 독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에서는 이 법에 의해 방제책임 등 공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현준, “독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에 대
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대
한 법제연구 , 9-35, 10 각주 2, 21).



. 책임, 보상 및 제재

67

2.2. 유류오염손해법의 내용

유류오염손해법은 총 3개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제3장 경과 및 

종결 규정(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제11조 내지 제14조)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 총 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Haftung und Entschädigung für Ölverschmutzungs-

schäden)에 관한 조항들(제1조 - 제8조)을 두고 있고, 제2장은 상법전

(Handelsgesetzbuch) 및 해양법상 분배령70)(Seerechtliche Verteilungs-

ordnung)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및 제10조). 이 

중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제1장의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71) 

2.2.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협약의 적용

유류오염손해법 제1조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협약72)의 적용가

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

상은 각각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1992년의 책임협

약73)(BGBl. 1994 II, S. 1152), 1992년의 국제기금협약74)(BGBl. 1994 II, 

S. 1169), 2003년의 보충국제기금협약75)(BGBl. 2004 II, S. 1290)이 정

70) Seerechtliche Verteilungsordnung vom 25. Juli 1986 (BGBI. I S. 1130).
71) 이 법률에 관해서는 Reinhard H. Ganten, Erläuterungen zum Gesetz über die 

Haftung und Entschädigung für Ölverschmutzungsschäden durch Seeschiffe; 김현준, 앞
의 논문 등을 참조.

72) 국제협약의 명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8.3.14 법률 제8898호)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른다.

73) 1992년의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을 말한다.
74) 1992년의 유류오염 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을 말

한다.
75) IMO는 2003년 5월 런던에서 1992년에 제정한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
금설립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영문명은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인데, 이를 “2003년 보충기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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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르며(§ 1 ), 1992년 책임협약의 규정은 이 법률에서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체약국의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해양선

박이나 어느 한 체약국의 국기를 달도록 허용되지 아니 한 해양선박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 ). 이와 같은 조항의 취지로 볼 때, 유류

오염손해법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독일 고유의 

법리를 반영한 입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위에 열거된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보충적으로 필요한 법적 규율을 추가한 입법이라

고 볼 수 있다. 가령 1992년 책임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유조

선사고에 있어 우선적 책임을 지는 자는 선박소유자이다. 이 책임은 

선주 및 선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무과실책임이지만, 다만, 전쟁,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국가 및 공공단체가 항행보조시설의 관리의 하

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선주의 책임이 면책된다. 이러한 국제협약의 

규정들은 독일에서도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하므로 유류오염손해법은 

이를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76)

2.2.2 선박소유자의 보험의무 및 보험의무의 증명

유류오염손해법은 제2조에서 선박소유자의 보험의무 및 보험의무의 

증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다음에 보

는 바와 같이 보험의무 및 이를 증명할 의무를 진다.

즉, 1992년의 책임협약 체약국의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2,000톤 이상의 산적유류화물(Öl als Bulkladung)을 운송하는 해양선박

의 소유자는 1984년의 책임협약 제7조1항에 상응하는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을 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확보해야 한다(§ 2 ).

유류오염손해법은 보험의 성립, 즉 1992년의 책임협약 제7조 제1항

이라고 약칭한다. 이에 관해서는 목진용, “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 및 유류오염손
해 보상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5-7; 
2005. 12)을 참조.

76)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도 제4조에서 그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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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따른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의 존재를 행정청이 발한 증

명서를 통하여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

아울러 유류오염손해법은 이 법의 적용되는 영역에서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해양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992년 책임협약의 규정에 상

응하는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상태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

는 이상, 그 선박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92년 책임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

의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해양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아직 1992년의 책

임협약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증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2 ).

한편, 유류오염손해법은 연방교통 건축 도시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에게 연방재정부의 동의를 받

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법규명령으로 발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 2 ).

증명서의 발행, 효력, 박탈에 관한 사항

증명서의 발행, 박탈에 관한 관할행정청 및 절차

이 법률이나 이 규정에 따른 법규명령에 근거한 직무작용에 대

한 비용의무적인 구성요건, 수수료 요율, 경비허용. 수수료는 개별

적인 경우에 따라 25유로 이상 2,000유로 이하로 한다. 

2.2.3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보험증서 비치의무

유류오염손해법은 제3조에서 해양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게 다음

과 같이 보험증서에 대한 비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

양선박소유자는 1992년 책임협약 제7조1항 또는 이 법 제2조1항에 의

한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을 확보해야 하는 항해시 제2조2항의 증명



독일의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 관련 법제

70

서를 선박 안에 둘 의무가 있다(§ 3 제1문). 해양선박의 선장은 항

해시 이 증명서를 선박 안에 비치하고, 관할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

에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1992년 책임협약 제7조 제12항

에 의한 증명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제2문 제3문).

유류오염손해법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2,000톤 이상의 산적유류화물(Öl als Bulkladung)

에 대한 운송이나 유류거래(Umschlag von Öl)가 금지될 수 있다고 규

정하는 한편(§ 3 ), 관할행정청으로 하여금 선박운항구역 내에서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3 ). 또한 

유류오염손해법은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해양선박이 1992년 책임협약 제7조 제1항의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 

없이 유류를 운송할 경우에는 선박안전증명서(Schiffssicherheitszeugnis)

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

2.2.4 분담유량의 통지

유류오염손해법은 제5조에서 분담유량의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방경제 기술부는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이

하 ‘기금’)의 장에게 1992년의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분담유량에 관한 사항을, 2003년의 보충기금협약의 장에게는 2003년 

보충기금협약 제13조에서 정한 분담유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이 법의 

적용영역 내에 수령하게 된 기여금납부대상 유류에 관하여 통지해야 

한다(§ 5 ). 이 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유류를 수령함으로 인하여 

‘기금’ 및 2003년의 보충기금에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 자는 

연방경제 기술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위해 필요한 유류

수령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연방경제 기술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정확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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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의무를 지는 자가 분담금납부대상 유류 

수령에 대하여 소정의 사항을 작성,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그가 연방경제 기술부의 요구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방경제 기술부는 통지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사정에 의해 산정된 분담금납부대상 

유량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5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경제 기술부나 그 하급행정

청 누구도 이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5 ).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10조2항(b)의 ‘제휴자’(assoziierte Personen)란 

상호관계에 있어 다수를 점하는 기업 및 다수로 참여한 기업으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기업을 말한다. 제1문의 규정에 따라 

상호관계에 있어 다수를 점하는 기업 및 다수로 참여한 기업인지 여

부는 주식법(Aktiengesetz) 제16조를 그 취지를 적정히 고려하여 적용

함으로써 판단한다(§ 5 ).

연방경제 기술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그 하

급관청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5 ), 연방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제2

항에서 규정된 사항, 그 형태, 의무기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법규명

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

2.2.5 관할행정청 및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법은 관할행정청과 관할법원에 관하여 각각 제4조와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4조는 행정청의 관할

에 대하여, 제2조 제3항, 제3조에 관한 사항은 연방행정의 소관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4 ), 제3조 제1항 내지 3항의 조치에 대한 관할

은 이를 해운경찰청(Schiffahrtspolizeibehörden)으로서 연방 수자원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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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들(Behörden der Wasser- und Schiffahrtsverwaltung des Bundes)에

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제3조 제4항 소정의 선박안전증명서 박탈에 

대한 관할은 해양동업조합(See-Berufsgenossenschaft)에 있으며, 이에 관

해서는 해양업무법(Seeaufgabengesetz: 2002.7.26, BGBl. I, S. 2876) 제6

조가 준용된다(§ 4 ).

제6조는 관할법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첫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7조

3항1문 또는 2003년 보충기금협약 제7조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법원의 관할이다(§ 6 ).

1.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2. 2003년 추가국제기금협약 제4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3.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의한 기금의 분담금에 대한 청구권

4. 2003년 추가국제기금협약에 의한 기금의 분담금에 대한 청구권

둘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은 가해사건이나 오염손해가 

발생되된 지역 또는 1992년 책임협약 제1조 제7호가 규정하는 의미의 

보호조치(Schutzmaßnahmen)가 취해지거나 발령되는 지역의 법원이 관

할한다(§ 6 ).

1. 1992년 책임협약 제3조, 제4조, 제7조8항 또는 이 법 제1조2항에 

의한 오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비용보상에 대한 청구권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또는 2003년 추가국제기금협약 제4조

에 의한 보상청구권

(6) 벌 칙

유류오염손해법은 그 이행 확보를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서 각각 

형벌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형벌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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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1992년 책임협약 제7조 제1항 또는 이 법 

제2조제1항에서의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을 하지 않고서 2,000톤 이

상의 산적유류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7 ), 과실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도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7 ).

한편 과태료에 관하여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자는 질서벌에 처

한다(§ 8 ).

1. 제2조제4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규명령를 위반한 행위, 

다만, 그가 이 과태료 규정의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문의 규정에 반하여, 또한 동항 제3문 규정과 관련

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 한 경우

3. 제3조제1항제2문의 규정에 반하여, 또한 동항 제3문과 관련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른 제시를 하지 않

은 경우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또는 부실하게 작성, 제출한 경우

위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25,000 유로 이

하의 과태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5,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8 ).

. 시사점

독일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 역시 다른 해운선진국들

과 마찬가지로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국내법을 통해 이에 관한 국제협약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

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국내법상 해양선박에 의



독일의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 관련 법제

74

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1988년 9월 

30일 제정된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유류오염피해보상법”이라 한다) 역시 그러한 입법주의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은 2007년 5월 10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일반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미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제3조 3호에서 1992년의 책임협약 

및 1992년의 기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

상에 대한 준거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독일의 해양유류오염사

고에서는 이 법에 의해 방제책임 등 공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범위가 넓고 복구가 어렵거

나 복구에 장기간을 요하는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유류오염의 특성상 

그와 같은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

성, 그리고 향후 우리 법제개선에 있어 독일 환경손해법과 같은 입법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

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해양유류오염관련 법제에서 우리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은 예방과 방제조직 및 인접국가들과의 공조 체계구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해양유류오염시 방제 및 예인 등의 영역에서 인접국가와의 공

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NethGer-Plan와 DenGer-Plan을 세워 실행하

고 있다.

둘째, 해양유류오염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한 기구의 건립이다.

77) 김현준, “독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워크
샵자료집,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연구 , 9-35, 10 각주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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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98년에 발생한 Pallas호 사건 이후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

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해변지역의 각 주들 상호간의 협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2000년 8월에 연방차원

에서 해양비상사태의 예방을 위한 기구인“Maritime Notfallvorsorge”를 

조직하여 동 기구가 해양유류오염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다양한 검

토 및 제안을 내 놓고 있다. 연방과 해변을 끼고 있는 주정부들은 해

난예방을 최적화 하기위하여 Havarie-Kommanando를 조직하기로 결정

했고, 2003년 1월 1일에 중대한 하바리 사고 시에 대국민작업 및 

Havarie사고 시 관련 조직의 투입을 단일적으로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Havarie-Kommanando가 조직되었다. 

셋째, 오염방제조직의 정비이다.

연방차원의 해안경비대와 각주의 해양보호경찰 그리고 연방 수 선

박행정청이 각자 관할범위 안에서 해상유류오염의 예방 및 방제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유류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투입지도부

(ELG)”의 지도하에 오염방제를 위한 작전이 시작 되는데, ELG는 사

고발생의 신고를 받으면, 유류오염의 유포예측, 위험물의 상태, 날씨

와 수로학, 사고에 대한 정보, 투입장비 및 인원, 인명구조 계획등의 

총체적인 점검 하에서 유류오염의 현상태 및 앞으로의 진행상태를 예

견하고 종합적인 방제컨셉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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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78)의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 관련 법제

. 개 설

영국의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제는 1995

년의 상선법(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

다.79) 1995년 상선법은 1997년 상선및해상안전법(The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과 2006년 상선법을 통하여 개정이 되

었다. 

1997년 3월 19일의 상선및해상안전법은 1995년의 상선법 중 특

히 Part VI “오염의 통제 및 해상 안전”에 관한 제130조, 와 1990년 

항공및해상안전법의 파트 III을 수정하며80), 1971년 국제유류오염

배상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적용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규정

을 두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5년 상선법은 2006년 3월 

78) EU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표제하에서 추구하는 시장친화적인 소위 신환경
정책조치(New Environmental Policy Initiatives: NEPIs)에 대해 영국은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통합적 환경정책을 펴기 위해 
부서간 통합을 실행하고 있는데 2001년에 개편된 환경식량농업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에서 잘 나타난다. 동 부서는 환경문제
는 물론 농촌, 식량, 에너지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방청록, 영국 환
경정책에서 정부와 기업간 개방적 의사결정을 통한 환경 관리 연구: 신환경정책조
치(NEPIs)의 특징과 영향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유럽 주요국의 환경정책 비교연
구, 한국유럽학회, 60쪽 이하.  

79) 이외에도 The Water Act (Northern Irland) 1972; Die Kontrolle der Pollution 
(COPA) 1974; Das Lebensmittel-und Umweltschutzgesetz 1985; Di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Die Wasserressourcen Act 1991; Die radioaktiven Stoffen Act 
1993; Die Umwelt Act 1995 등의 법률이 물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

80) 이외에도 1995년 상선법의 제100조에 A, B를 추가하여 해상에서의 난파 및 훼
손, 조난 시 임시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오염을 방제하거나 오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37조를 개정하여 선박 사고로 인하여 
유류 및 기타 물질에 의한 오염의 우려 시 장관이 지침이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있

는 권한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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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다시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 2006년 상선법은 2003년 보충

기금협약과 추후 선박유류오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의 

개정에 효력을 부여하고, MARPOL협정의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6장에 효력을 부여하며 1995년의 

상선법 제178조 제1항을 개정한다는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영국은 1995년의 상선법을 통해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법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보충기금협약 등 선박유류오염보상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6년 3월 30일 개정되었다.81) 이와 같이 영국은 국

제협약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국내법 본문에서 관련 국제협약을 해당 

법률의 조문으로 채택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입법방식을 채택해 

오고 있다.

. 영국의 법제

1. 1995년의 상선법

1995년 7월 19일 제정된 1995년의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c. 21) 1995 CHAPTER 21. 이하 ‘상선법’이라 한다.)은 총 13부

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 수만도 316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이 강한 법률로, 1894년부터 1994년까지의 상선법

(Merchant Shipping Acts 1894 to 1994)과 그 밖의 해상운송에 관한 법

들을 통합한 것이다.

상선법은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Convention), 즉 OPRC 협약의 

81) 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 2006 CHAPTER 8(http://www.opsi.gov.uk/acts/ 
acts2006/ukpga_20060008_e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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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해 제정되었다.82) OPRC 협정의 이행을 위한 영국의 관할행

정기구는 1996년의 해상운송(해난구조 및 오염)령 (The Merchant Shipping 

(Salvage and Pollution) Regulations 1996)에 따라 ‘해양 및 연안경비

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MCA)이 지정되어 있다.83)

상선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개 요

1995년 상선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Part 영국선박(British ships): 영국선박과 대영제국 선박, 영국기, 

선박의 영국적 특성과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에 맞지 않는 색

(unsachgemaesse Farben)에 대한 계약상 처벌, 양국국기 게양에 대한 

의무, 선박의 국가적 특성을 설명에 대한 의무, 선박의 폐기절차에 관

한 내용을 담고있다.

Part 등록(Registration): 영국선박을 위한 중앙 등록, 선박 등록의 

토대와 규칙, 등록증명의 법적 지위, 영국관련 선박과 연관된 범죄 행

위, 어업용 차량과 같은 보충적인 규정, 등록선박을 위한 사법상의 규

정과 소유주로서의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Part 선장과 선원(Masters and Seamen): 승무원의 고용과 해고, 임

금 등, 안전 건강 및 복지, 승무원(Besatzung) 자질 교육 제§§47-51

82) OPRC 협정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준을 높이고 그 목적을 위
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협정은 선박과 연안시설
에 대해 적용되며 그 운영자들에게 협정당사국의 관할행정기구의 승인하에 유류오

염비상계획(oil pollution emergency plans)을 수립하고 유류유출을 보고할 의무(legal 
oil spill reporting requirement)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계획 의무등에 관해서는 1998
년의 Merchant Shipping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Convention) Regulations; http://www.ukooaenvironmentallegislation.co.uk/contents/Topic_Files/ 
Offshore/OSCP.htm 등을 참조.

83) http://www.mcga.gov.uk/c4mca/mcga-environmental.htm(2008.2.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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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통일적인 적용, 선원의 범죄행위 등, 규율-범죄행위, 선원의 자

격상실과 조회(Anfrage), 범죄행위를 위한 선원의 민법상 책임, 선원의 

응급구조와 재활도움의 비용(Hilfswerk der Rueckfuehrung und Nothilfe 

Kosten), 기록, 통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art 안전(Safety): 선박에서의 안전과 건강보호, 특별규정, 해양에

서의 도움, 불안전한 선박, 선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등을 규

정하고 있다.

Part  어선(Fishing Vessels): 제1장 선장과 선원편에서는 승무원의 

고용과 해임, 임금, 안전 건강 복지, 승무원과 자격, 선원의 범죄행

위, 예외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안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Part 오염방지(Prevention of Pollution): 비교법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으로 Part VI는 오염으로부터 해양을 보

호하기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오염방지에 관해서는 다시 제1장 오

염 일반(Pollution Generally)84), 제2장 유류오염(Oil Pollution), 제3장 유

류오염책임(Liability for Oil Pollution), 제4장 국제유류오염(International 

Oil Pollution)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Liability of Shipowners and Others): 수

로에서 승객과 화물의 운송, 선주책임의 제한, 여러 가지의 실수, 선

주나 선박에 대한 소송의 기간, 항구, conservancy, Canal Dock관청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Part 등대(Lighthouses): 등대관청, Secretary of State(Staatssekretaer)

을 위한 정보, 일반적 등대관청의 기능, Secretary of State의 검열, 지

84) 1997년 법에 의해 Part VI의 제1장 오염 일반(Pollution Generally)뒤에 새로운 내용
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 글의 관련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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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등대관청으로서의 항만청의 권한, 일반적인 등대관청과 지역적

인 등대관청 사이의 전이, 일반적인 가벼운 공과금, 지역적인 가벼운 

공과금, 재정 및 행정규칙, 등대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보충 등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Part 해난구조 및 난파선(Salvage and Wreck): 제1장에서는 해난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난파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난을 당한 선박, 난파서 처리, 난파선이 아

닌것, 난파선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행정, 해

안경비대, 세금관계, 난파선의 제거와 통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Part 집행관과 집행관의 권한(Enforcement Officers and Powers): 

집행관, 검사 등에 대한 권한, 재선 금지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Part 사고조사: 해양사고조사, 사망 및 상해사고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Part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s): 범죄행위 추격, 재판관할지, 범

죄행위자들의 귀환, 선박억류와 재난시의 선박, 입증능력에 대한 특별

규정, 문서의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Part  보칙(Supplemental): 행정, 재정상 수수료, 하위규범, Scots 

law를 위한 특별 수수료, 최종 수수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2. 오염 일반

오염방지에 관한 제6부는 제1장 오염 일반(Pollution Generally)에 관

한 총칙규정들로부터 시작된다. 제1장은 선박 등으로 부터 오염의 방

지(제128조),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에 관한 상세규정(제129조) 및 

영해에서의 선박간 화물이전의 규제(제130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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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제128조는 선박등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일반적 사

항으로서, 여왕으로 하여금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에 의하여 영국

이 비준한 다음과 같은 모든 국제협약들의 조항들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

다. 그 국제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a)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그 협정서, 부속서 

및 부록을 포함)으로서 1973년 11월 2일 런던에서 서명된 해양오염국

제회의의 최종결의안의 제1첨부문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including its protocols, annexes and 

appendices) which constitutes attachment 1 to the final ac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Pollution signed in London on 2nd 

November 1973);

(b) 유류이외의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시 공해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관한 협정서로서 위 최종 결의안의 제2첨부문서(Protocol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Marine Pollution by 

Substances other than Oil which constitutes attachment 2 to the final act 

aforesaid); 

(c) 1978년 2월 17일 런던에서 서명된 유조선 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의 최종결의안 제2첨부문서인 위 협약에 관한 협정서;

(d) 1990년 11월 30일 런던에서 서명된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당해 회의의 최종결의안 및 

첨부된 결의를 포함한다)

(e) 위 (a) 내지 (d)에 규정되지 아니 한 합의로서 선박에서 유축된 

물질에 의한 해양 및 그 밖의 수역에 대한 오염의 방지, 감소 또는 

통제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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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e)에 있어 합의는 위 (a) 내지 (c)에서 규정한 합의의 수

정을 위시하여 또 다른 합의를 수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를 포

함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규정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법규정이 비

록 당해 합의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 사항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추밀

원령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같은 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해양 또는 수역의 오염과 관련

된 법령이나 문서 그리고 제87조, 제268조 및 제270조를 적용하기 위

한 규정

(b)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조사 및 검사, 그리고 같은 목적을 위한 

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 및 인정에 관한 규정

(c) 여왕이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제안된 규정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 또는 명령의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규정들의 폐지에 관한 규정

(d) 추밀원령의 국왕에 적용하는 데 대한, 그리고 해외영토에서 추

밀원령에 의해 제정되거나 그에 따른 법령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대한 

규정

(e) 추밀원령의 각 조항을 수정을 거쳐 또는 수정 없이 관련 영국영

유물에 확대적용하는 규정

(f) 법규정 위배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벌칙에 관한 규정 등(이하 생략)

그 밖에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에 관하여 제129조가 ‘선박에 의

한 오염의 방지’에 규정을, 제130조가 ‘영해에서의 선박간 화물이전의 

규제’에 관한 규정들을 각각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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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류오염

유류오염(Oil Pollution)에 관해서는 제2장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오염방지를 위한 일반조항들(General provisions for preventing pollution), 

해사인명피해(Shipping casualties), 집행(Enforcement), 그리고 잡칙 및 

보칙(Miscellaneous and supplementary)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오염방지를 위한 일반조항들(General provisions for preventing 

polluti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131조에서는 선박으로부터 

영국 영해로의 기름배출에 관한 사항을, 제132조에서는 제131조에 따

른 범죄에 대한 소유자 또는 선장의 항변, 제133조에서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항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134조에서는 항만관청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취해진 행위들의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제135조에서는 야간에 기름을 옮겨 싣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제136조에서는 항만 해역에서의 기름배출에 대

한 보고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주요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1. 선박으로부터 영국 영해로의 기름배출(제131조)

상선법은 제131조에서 영국의 영해에 기름 배출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르면, 해양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영국의 영해에 다음 조항들에서 언

급된 바에 따라 기름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기름이 배출된 때에

는 본 장 이하의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는 범죄

행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a) 어떤 한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배출된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 또

는 선장. 다만 당해 배출이 아래 (b)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연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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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b) 배출이 한 선박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기름을 한 선박에서 다

른 선박으로 또는 육상 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또한 누구든지 그 다른 선박 또는 장소에서 어떠한 기구든

지 그 기구의 책임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

는 그 다른 선박의 소유자나 선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장소의 

점유자85)

같은 조 제2항은 배출이 (a) 바다86)로 유입되었고; 그리고 (b) 국무

장관이 발한 명령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것이거나 임시적 상황에서 행

해진 경우 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처벌의 내용은 벌금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즉결재판(summary conviction)에 의한 £50,000이하의 벌금;

(b)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

1.3.2. 제131조 규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항변

상선법은 제132조에서 제131조 규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선박소유

자 또는 선장에게 항변(Defence)이라는 방식으로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즉,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으로서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소추된 자는 그 기름 또는 

그 혼합물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항

변할 수 있다.

85) 제131조 제6항은 본조에서 “점유자”(“occupier”)라 함은 제5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것에 관하여 점유가자 없는 때에는 그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제131조 제4항은 “본조에서 “바다”(sea)라 함은 강의 어귀(estuary) 또는 내포(arm 
of the sea)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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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b)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c)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 

다만, 당해 기름 또는 혼합물의 배출이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

치가 아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서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소추된 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

하여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기름 또는 그 혼합물이 그 선박에 대한 손상의 결과 유출되었고 

그러한 손상이 발생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기름 또는 혼합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 또는 

(그 방지가 불가능했다면) 그 유출을 중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b) 기름 또는 그 혼합물이 누출에 의해 유출되었고, 그 누출이나 

그 발견의 지연 어느 것도 합리적인 주의의 결여로 인한 것이 아니었

다는 사실, 그리고 유출을 발견한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기름 또는 혼합물의 유출을 중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

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상선법은 제133조에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으로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항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상선법은 제134조에서 항만관청의 해난구조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권한 행사 과정에서 취해진 행위들의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제135조에는 야간에 기름을 옮겨 싣는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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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제136조에서는 항만 해역에서의 기름배출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1.3.3. 기타

상선법은 해사인명피해(Shipping casualties) 집행(Enforcement)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어서 잡칙 및 보칙(Miscellaneous and supplementary)

을 두고 있다. 그 규정들의 목록만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사인명피해(Shipping casualties)

제137조 해사인명피해

제138조 불합리한 손실 또는 피해와 관련된 복구의 권리

제139조 제137조에 관한 범죄

제140조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 서비스 

제141조 외국의 선박 그 밖의 선박에 대한 제137조 내지 제140조의 

적용

집행(Enforcement)

제142조 기름 기록(Oil records)

제143조 소추 및 벌금의 집행

제144조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이유로 한 선박억류권

제145조 제144조의 해석

제146조 벌금의 집행과 적용

제147조 유류오염에 관한 협약들의 집행

잡칙 및 보칙(Miscellaneous and supplementary)

제148조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의 법적용 면제에 관한 권한

제149조 정부선박에 대한 적용

제150조 연차보고

제151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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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

제3장은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Oil Pollution)에 관하여 

예비적 규정(Preliminary), 책임(Liability),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및 보칙(Supplementary)을 두고 있다.

유류오염책임에 관한 제3장의 규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Liability)에 관한 제153조 내지 제156조와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에 관한 제157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들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1.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책임

상선법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책임을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책

임(Liability for oil pollution in case of tankers)과 기타 선박에 의한 유

류오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153조과 제154조에서 각각 규

율하고 있다. 

1.4.1.1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책임 

상선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

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본조의 적용대

상이 되는 선박으로부터 어떤 종류든 기름이 배출되거나 유출된 경우

에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기름의 배출 또는 유출로부터 유래하는 오염으로 인하여 영국 

영토 내에서 그 선박 외부에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

(b) 기름의 배출 또는 유출 이후 그로부터 유래하는 오염으로 인하

여 영국 영토 내에서 그 선박 외부에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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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해진 모든 조치들

의 비용

(c) (b)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로 인하여 영국 영토 내에

서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

같은 조 제2항은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

박의 외부에서 당해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배출되거나 유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중대하고 임박한 손해의 

위협(a grave and imminent threat of damage)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

은 책임을 진다.

(a) 영국 영토 내에서 그 선박 외부에 초래된 기름의 배출 또는 유

출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방지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

법으로 취해진 모든 조치들의 비용

(b) (a)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로 인하여 영국 영토 내에

서 선박 외부에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

그리고 이 장에서 규정하는 위협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든 관련된 

오염의 위협(a relevant threat of contamination)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53조를 화물로 대량의 기

름을 운송할 수 있도록 건조 또는 개조된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해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전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이 기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 본조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에 적용하

도록 하고 있다.

(a) 대량의 기름을 운송할 것; 그리고 

(b) 그 같은 기름의 운송으로부터 잔류유량이 선박에 남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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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한 기름을 운송한 직후 운항을 계

속하는 동안,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그 조항에서 영국 영토를 지칭하는 규정이 다른 책임

협약87)당사국(Liability Convention country)의 영토를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될 경우 당해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손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은 복수의 선박들에 의한 책임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2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들의 소유자들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러나

(b) 각 소유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손해나 비용을 다른 소유자 또는 

복수의 다른 소유자들이 지게 될 손해나 비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분

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들이 다른 소유자 또는 복수의 다른 소유자들과 연대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유자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손해나 비

용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1.2 기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상선법 제154조 제1항은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에 대

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88) 이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제

153조의 적용대상 이외의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배출되거나 유출된 경

87) “책임협약”의 의미와 관련한 제152조의 용어정의에 따르면 이는 1992년의 민사
책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을 
말한다.

88) 제5항은 제154조에서 말하는 “선박”(“ship”)은 해양을 운행하지 아니 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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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기름의 배출 또는 유출로부터 유래하는 오염으로 인하여 영국 

영토 내에서 그 선박 외부에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 그리고

(b) 기름의 배출 또는 유출 이후 그로부터 유래하는 오염으로 인하

여 영국 영토 내에서 그 선박 외부에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를 방

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해진 모든 조치들

의 비용

(c) (b)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로 인하여 영국 영토 내에

서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은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제153조의 적용대상

이 되는 선박의 외부에서 당해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배출되거나 유출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중대하고 임박한 

손해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영국 영토 내에서 그 선박 외부에 초래된 기름의 배출 또는 유

출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방지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

법으로 취해진 모든 조치들의 비용; 그리고

(b) (a)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로 인하여 영국 영토 내에

서 선박 외부에 초래된 모든 종류의 손해;

그리고 이 장의 후속 조항들에 있어 위협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든 

관련된 오염의 위협(a relevant threat of contamination)을 말한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제153조 제6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a)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2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들의 소유자들이 본조

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러나 (b) 각 소유자들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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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게 될 손해나 비용을 다른 소유자 또는 복수의 다른 소유자들이 

지게 될 손해나 비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들이 다른 소유자 또는 복수의 다른 소유자들과 연대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유자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손해나 비

용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1.3 제153조 및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오염 책임의 예외와 
       제한

상선법은 제155조 및 제156조에서 제153조 및 제154조의 규정에 의

한 유류오염 책임의 예외와 제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55조에 따르면, 배출 또는 유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의 위협이 다음과 같은 연유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는 그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 또는 유출을 이유로 또는 어떤 경

우든 상관성 있는 오염의 위협을 이유로 제153조 또는 제154조의 규

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a) 배출, 유출 또는 오염의 위협이 전쟁, 적대행위, 내전, 내란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불가항의 자연현상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또는,

(b) 배출, 유출 또는 오염의 위협이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보조자

나 대리인이 아닌 가해의사를 지닌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c) 배출, 유출 또는 오염의 위협이 전적으로 정부나 그 밖의 공공기

관이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그 등화안내 또는 그 밖의 항해원조 기능

을 수행함에 있어 범한 부주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 제156조 제1항은 유류오염책임의 제한(Restriction of liability 

for oil pollution)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a) 한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배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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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경우 (제153조의 적용대상이거나 제154조의 적용대상이거나를 

묻지 아니 하고) 또는 (b) 상관성 있는 오염의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

는, 문제된 그 선박의 소유자가 제153조 또는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 손해 또는 그 안에 언급된 바

와 같은 비용에 대한 해당 조항에 의한 책임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하며, (ii) 본조의 적용을 받는 누구도, 그 자신이 그러한 손

해나 비용을 초래할 의도로 한 것이든 또는 부주의로 한 것이든 상관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나 비용이 아마도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

지하여 작위나 부작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앞에서 본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

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선박소유자의 보조자나 대리인; 

(b) 위 (a)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한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선박을 위한 서비스를 위하여 고용

되거나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c) 용선계약자 (그 기술여하와 관계없이 그리고 선체용선계약(bareboat 

charterer)을 포함하여), 그리고 선박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 

(d) 선박소유자의 동의하에 또는 관할 공공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자; 

(e) 제153조 또는 제154조 (1)(b) 또는 (2)(a)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는 자; 

(f) 위 (c), (d) 또는 (e)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자의 보조자 또는 대리인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53조 또는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

유자의 환경손상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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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a) 결과적인 이윤의 상실

(b) 시행된 또는 시행되어야 할 합리적인 복구작업의 비용

한편, 제157조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결과로든 선

박소유자는 기름의 배출이나 유출을 이유로 한 또는 상관성 있는 오

염의 위협을 이유로 한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는 때에는 

아래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a) 본장의 규정들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b) 그렇게 하는 경우, 그의 책임(당해 사건에 의해 초래된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총합)은 상당성 있는 금액(“the relevant amount”)89)

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배출 또는 유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관

성 있는 오염의 위협이, 제153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손해나 비용

을 초래할 의도를 가졌든 아니면 부주의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리고 그 같은 손해나 비용이 아마도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지한 선박

소유자의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위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9) 같은 조 제2항은 이 상당한 금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5,000 톤 이하의 선박에 관해서는 300만 SDR;
  (b) in relation to a ship exceeding 5,000 톤을 초과하는 선박에 관해서는 300만 

SDR에 추가로 총톤수 5000 톤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톤당 420 SDR을 더한 금액
으로 최대 5970만 SDR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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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책임제한소송

나아가 제158조는 책임제한소송(Limitation action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제153조의 규

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했거나 부담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때에는 관할

법원에 그 책임을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으로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이 원고가 그와 같

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 때에는 책임의 한도를 결정하고 그 책임한도액의 법정납입을 

지시한 후에,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그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 책임과 관련하여 소송절차에서 청구를 

제기하는 수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의 결정; 그리고

(b) 법원에 납입한 금액(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만큼의 금액)을 수인의 원고들에게 그 청구에 비례하여 본조

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분하는 데 대한 결정

1.4.1.5 기 타

상선법은 제159조에서 제한기금 설치후 집행에 대한 제한(Restriction 

on enforcement after establishment of fund)에 관한 사항을, 제160조에서

는 선박소유자와 그 밖의 자 간의 책임경합(Concurrent liabilities of 

owners and others)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상선법은 제161조에 영국 외에서의 제한기금 설치(Establish-

ment of limitation fund outside United Kingdom)에 관한 규정을, 제162

조에서는 청구의 소멸(Extinguishment of claim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후자(제162조)는 특히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이에 따르

면, 제153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과 관련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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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당해 청구가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거

나 유류의 배출이나 유출을 초래하여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경

우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된 오염위협을 초래하여 책임발생의 원인이 

된 사건 또는 그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난 후에는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상선법은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에 관하여 제163

조 내지 제165조에서 오염책임에 대한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 

against liability for pollution), 국무장관의 증서발행(Issue of certificate 

by Secretary of State), 보험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Rights of third 

parties against insurer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칙(Supplementary)

에서는 제166조 내지 제171조에서 영국법원의 관할권과 외국판결의 

등록(제166조 Jurisdiction of United Kingdom courts and registration of 

foreign judgments), 정부선박(제167조 Government ships), 제154조의 규

정에 의한 책임의 제한(제168조), 구상소송을 위한 기금적립(제169조 

Saving for recourse actions), 해석(제170조 Interpretation), 본장의 경과규

정 및 경과규정 제정 권한(제171조 Transitory text of this Chapter and 

power to make transitional provisions)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1.5. 국제유류오염

상선법 제6부 제4장은 국제유류오염(International Oil Pollution)에 관

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보상기금(Compensation Fund)에 관하

여, 예비적 규정(Preliminary), 기금분담금(Contributions to Fund), 오염피

해자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persons suffering pollution damage), 

보칙(Supplemental)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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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규정

그 밖에도 상선법은 제7부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Liability of 

Shipowners and Others)에 관한 규정을, 제8부에서는 등대(Lighthouses), 

제9부에서는 해난구조 및 조난(Salvage and Wreck), 제10부에서는 집행

관 및 집행관의 권한(Enforcement Officers and Powers), 제11부에서는 

사고조사(Accident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제12부에서는 법적 절차

(Legal Proceedings)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제13부에서는 보칙

(Supplemental)을 두고 있다.

2. 1997년의 상선 및 해상안전법

1995년 상선법은 1997년에 개정이 되었다. 해상유류오염과 관련된 

중요 개정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90)

2.1. 오염 통제 및 해상 안전

제5조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 1995년법 VI(오염방지)에서 제I장 뒤

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I장의 A.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

제130조의 A 통칙: 장관은 (a) 영국 항만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의 수용시설 제공 및  (b) 항만에서 제공하는 폐기물의 수용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0조의 B 폐기물 관리 계획:

  (1) 당해 규칙은 항만당국이 영국내 항만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

와 같이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90) 동법의 번역은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에서 2003년 12월 발간한 자료인 해외
법률소개, 제191호, 영국, 선박및해상안전법을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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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정된 상황에서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의 제공 및 사용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b) 그 계획을 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당해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구하도록 규정 할 수 있다.

  (a)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영국 및 지침에 지정된 지역의 항만에

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자에게 폐기물 수용시설의 제공 및 사용

에 관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b) 그 계획을 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당해 규칙은 폐기물 관리 계획의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규정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

구 할 수 있다.

   (a) 폐기물 수용시설 예상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폐기물 수용시설 

정보에 대한 제안 

   (b) 폐기물 수용시설에 적재된 폐기물에 대한 적절항 처리 규정

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

   (c) 폐기물 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회

수 방법에 관한 제안.

제130조의 C 폐기물 수용시설 및 사용료:

  (1) 규칙에는 선박, 여객 및 화물에 대해 과세 할 때 법정 함만당

국이 제공하거나 당국을 대신하여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을 제공

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요금을 부

과할 수 있다.

  (2) 규칙은 선장에게 (a) 관련부처의 직원이 합리적으로 요구하거

나, 또는 (b) 기타 지정된 상황에서 선박이 운송하는 폐기물이나 

기타 지정된 폐기물을 영국 내의 항만에서 제공하는 폐기물 수용

시설에 적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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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 D 보칙

  (1) 규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

당하므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규정 할 수 있다. 

   (a) 즉결 재판인 경우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b) 정식 기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병과

한다.

  (2)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있다.

   (a) 규칙의 어떤 규정으로부터도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b) 규칙에서 특정 문서를 언급하는 경우 수시로 수정 또는 재입 

안되는 문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c) 경우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d)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부수적, 보조적 및 과도적 규정

을 포함 할 수 있다.

  (3) 제130조 C에 언급된 규정을 포함하는 제130조 A에 의한 규칙

은 그 규칙이 담긴(다른 규정의 포함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정문서

의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상원 및 하원이 이를 각각 결의하여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화 할 수 없다.

제 6조 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배상

1995년법 제293(해양오염에 관한 장관의 직무)에서 제(4)항의 뒤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4 A) 전술한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 저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장관이 동의한 경우 그 조치와 관련하여 그 자에게 발생하는 채무

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동의 할 수 있다.”

제 7조 오염 야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1) 1995년법 제131조 (3)항(영국해역 기름 유출에 대한 즉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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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벌금)에서 “5만 파운드”를 “25만 파운드로 한다.

  (2) (1)항은  이 조를 시행한 후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

되는 벌금에 적용한다.

  (3) 1995년법 제144조 (4)항 (c)호 (i)목 및 (ii)목(제131조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선박해제를 위한 담보)에 2회에 걸쳐 

나오는 “5만 5천 파운드”를 “25만 5천 파운드”로 한다.

  (4) (3)항은 이 조를 시행한 후 억류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외에도 제8조 안전규칙, 제9조 선박 조사 및 압류, 제10조 이동 

요구권한 의 규정이 있다.

제12조 유류 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른 계

획의 수립

1995년법 제128조(선박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에서 (3)항 뒤에 다

음과 같이 삽입한다: “(3A)(1)항 (d)호에 의한 (1)항 상의 명령은 그 호

에 언급된 협정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작성, 검토 및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 당궁에 책임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는 해양 서비스자금 제공에 관한 규정이다. 

2.2 책임 및 배상

제14조 유해 유독물질의 운반

  (1) 1995년법 Part IV(오염 방지)에서 제4장 뒤에 다음과 같이 삽

입한다.

“V장. 유해 유독물질의 운반

제182조의 A의 서문

  (1)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협약”이라 함은 유

해 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책임에 대한 국제

협약(1996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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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속서류를 제외한 협약의 본문은 부속서 5A에 나와 있다.

  (3) 협약 제1조 5항에서 “유해 유독물질”에 대한 정의를 해석함

에 있어서 그 항에서 수정된 특정 협약이나 법령이라 함은 (이 

장이 발효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수시로 수정되는 그 

협약 또는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의 B협약 실행 권한

  (1) 국왕은 다음 각 호의 협약이나 법령을 실행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는 규정을 추밀원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

  (a) 영국이 비준하는 또는 비준한 협약; 또는

  (b) 영국정부가 동의한 협약의 수정협약.

  (2) 협약이나 그 협약을 수정하기 위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목

적으로 규적을 제정할 수 있도록 (1)항에서 부여한 권한에는 그 

협정이나 합의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그 규정이 발효되도록 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3) (1)항에 의한 명령은 통칙인 (1)항의 성격을 침해하지 아니하

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포함 할 수 있다.

  (a) 그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유해 유독물질기금협약에 의한 

분담금 지급을 요구;

  (b) (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해양 및 기타 수역오염에 관한 

법령 또는 (범죄 성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법정 문서를 

그 명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

  (c) 국왕이 그 항에 명시된 목적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법

령 또는 법정문서를 수정(그 항 (b)호에 의하여 명령을 내린 경

우 부속서 5A 및 제182조의 C에 대한 수정도 포함);

  (d) 그 명령을 정부(Crown)에 적용;

  (e) 그 명령이 제정하는 또는 그 명령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

로 의심되는 선박을 억류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제284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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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

  (f) 특정 시점에서 특정 물질이 그 협약상 유해 또는 유독물질 이

라거나 유해 또는 유독물질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장관이 또

는 장관을 대신하여 발부한 확인서를 그 문제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규정.

  (4) (1)항에 의한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경우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b) 명령에서 특정 문서를 언급하는 경우 수시로 수정 또는 재발

부된 문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c) 명령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직무의 위임을 규정할 수 있다;

  (e) 이 조의 목적(제3항  (a)호 및 (c)호의 목적은 제외)을 위한 규

칙제정을 승인할 수 있다.

  (5) 이 조로 인하여 제안된 추밀원령의 초안은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결의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국왕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1) 1995년법 제185조(해사관련 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

서 (2)항 뒤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2A) 국왕은 1996년 의정서(이 조에서 “1996년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협약을 수정하는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부속서 7 

제1부와 제2부를 추밀원령으로 수정 할 수 있다.

  (2B) 영국정부가 협약의 추가 수정이나 1996년 의정서 제8조의 

수정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왕은 수정의 결과에 대하

여 적절하게 부속서 7 Part I 및 Part II와 (2C)항 및 (2D)항을 추

밀원령으로 수정할 수 있다.

  (2C) 1996년 의정서 제8조에 의하여 도입한 관련 제한을 수정하

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부속서 7 Part I 및 

Part II를 부령으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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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2C)항에서 “관련 제한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협약 규정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a) 제6조 제1항, 또는

  (b) 제7조 제1항.

  (2E) (2A)항, (2B)항, 또한 (2C)항에 의한 수정은 수정이 발효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야기된 권리 또는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그 조 (4)항 뒤에는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5) (2A)항 또는 (2B)항으로 인하여 제안된 추밀원령의 초안은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결의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국왕에게 제

출하지 아니한다.”

2.3. 의무보험  

(1) 1995년법 Part VII에서 제192조 뒤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보험 또는 담보를 요구하는 규칙

제192조의 A 의무 보험 또는 담보

제(1), (2)항 및 (3)항을 전제로 장관은 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서 

명기하는 경우 영국 해역내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역 내에 있는 동

안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것이 유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규칙에 명기된 자(들0로 하여금 책임을 담보하고 명기된 기

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보험의 계약, 또는

   (b) 규칙에 또는 규칙에 의하여 명기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책

임에 관한 기타 담보.

(2) 이 조에 의한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자격을 갖춘 외국 선박으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인 경우.

       i) 선의 통행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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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국제항해를 위한 해협 통행권.

   (b) 군함 또는

   (c) 그 외 선박으로 상업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어느 

나라든 그 정부에서 사용 중인 경우.

(3) 이 조에 의한 규칙은 제163조 또는 제182조의 B에 의한 추밀원

령으로 선박의 책임에 관하여 보험이나 담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이 조에 의한 규칙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이나 기타 담보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규칙에서 지정한 보험 또는 기타 담보계약

의 존재에 대한 증빙 서류를 선박에 보관하고 있다가 규칙에서 지정

한 자가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5) 이 조에 의한 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 규정된 상황에서 규칙을 위반한 선박은 억류되며 제284조 그 

선박에 대하여 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하도

록 한다.

   (b) 규칙위반은 즉결 재판으로 하고 최고 5만 파운드 이하의 벌

금 또는 규칙에서 정한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c) 그 위반은 모두 즉결재판으로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규칙에서 규정한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6) 이 조에 의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 경우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b) 장관 또는 다른 사람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문서

도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c) 장관이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부수적, 

보조적 및 과도적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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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동법은 제17조-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제18조-하역장부, 제

19조-일반 등대 관리당국의 권한, 제20조-일반 등대 관리당국에 정보 

공개,제21조 왕립전국구조선연구소에 적용되지 않는 의무, 제22조-주

인 불명 난파선의 처리, 제23조 선적 관할청장의 문서 보관, 제24조-

난파선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이행, 제25조-항공및해상안전법(1990) 수

정법, 제26조-해적행위 등에 관하여 1995년 해상법을 개정하고 있다.

2.4 해사관련 국제기구

제27조 국제 유류 오염 배상기금에 국제기구법(1968) 제1조 적용

  (1) 이 조에서 “1971년 기금”이라 함은 1971년 12월 18일 브뤼셀

에서 체결된 유류오염 손해 배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설립된 국제유류오염 배상기금을 말한다.

  (2) 1971년 기금에 대한 영국 정부의 회원자격이 종료되어도 국제

기구법(1968) 제1조를 동 기금에 적용하는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국제해양법재판소

  (1) 이 조에서 “재판소”라 함은 UN해양법협약 부속서 VI에 의하

여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말한다.

  (2) 재판소 구성원은 특별히 재판소가 특권이나 면제사항을 포기

하는 경우가 아닌한 재판소 업무에 관여하는 중에는 1961년 협약 

조항에 의하여 외교사절단장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권과 면

제를 누린다.

  (3) (2)항에서

  “1961년 협약 조항”이라 함은 외교특권법(1964) 부속서 1에 나와 

있는 조항을 말한다 (1961년에 체결한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

약’의 일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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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사절단장”이라 함은 그 조항에 의하여 해석한다.

  (4) 재판소 구성원 및 재판소 등록관은 구성원 또는 등록관으로서 

받은 급료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5) (4)항은 1996년 9월 15일 발효한 것으로 본다.

  (6) 소송 중에 이 조에 의하여 특권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받을 수 없을지에 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장관이 그 문

제에대하여 발부한 사실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7) (1)항 내지 (5)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면제및특권)령(1996) ((1)

항내지 (4)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제정하지만 UN해양법협약이 영

국에 대하여 발효될 때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이 발효하는데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이외에 보칙에서는 제29조-경미한 결과적 수정 등, 제30조 범위 및 

적용, 제31조 약칭, 해석 및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2006년의 상선(오염)법 개정법

2003년의 보충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 Protocol 2003)과 추후 선

박유류오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의 개정에 효력을 부여

하고 MARPOL협정, 즉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6장(Annex VI of the MARPOL Convention: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에 효력을 부여하며 또 1995

년의 상선법 제178조 제1항을 개정한다는 세 가지 목적에 따라 2006

년 3월 30일 개정되었다.91) 

영국에서 유류오염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법률인 2006년 상선법

91) 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 2006 CHAPTER 8과 그 전문(http://www.opsi. 
gov.uk/acts/acts2006/ukpga_20060008_en_1). 또한 Explanatory Notes to 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 2006 Chapter 8 http://www.opsi.gov.uk/acts/ acts2006/en/ukpgaen_ 
20060008_en_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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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은 2003년 보충기금협약(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2003)과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국제협약의 앞으로의 개정협약에 효력을 부여하

는 것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 부

속서 에 효력을 부여하고, 1995년 상선법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78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92)

2006년 상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6년 

상선법은 제1조에서 정부에게 추밀원령(Order in Council)93)에 의해 

2003년의 보충기급협약서(Supplementary Fund Protocol 2003)를 발효시

킬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다. 제1조는 유류오

염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개정 국제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깅 위

하여 그 협약개정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본문).

제1항은 보충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 Protocol)은 국제기금협약

의 2003년 의정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조 제1항 ). 

또한 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과 국제기금협약(Fund Convention)은 

1995년 상선법 제172조와 동일하다(같은 법 제1조 제1항 )라고 규정

하여 1995년 상선법 규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1992년 책임협약 과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되는 것 외에 보충기금협약

이 추가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2항은 여왕에게 추밀원령에 의하여 보충기금협약, 책임협약

과 국제기금협약 또는 보충기금협약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

하거나 대체하는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2항). 이

92) 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 2006 Chapter 8의 전문.
93) 추밀원령(樞密院令: Order in Council)은 영연방국가들이 채용해 온 독특한 입법유
형으로, 영국의 경우 추밀원령은 여왕(Queen)의 이름으로 추밀원(Privy Council)에 
의하여(Queen-in-Council) 공식적으로 제정된다.



영국의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 관련 법제

108

로써 보충기금협약에 효력을 부여함과 아울러 1992년 책임협약, 1992

년 국제기금협약 및 보충기금협약에 대한 추후의 개정의정서나 대체 

법률이 영국내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러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협약에 대한 영국 정부의 

비준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1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추밀원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따

르면 추밀원령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 추밀원령이 관련된 국제협정에 따라 국제보상기금에 지급할 

기여금을 충당하도록 의무화 할 수 있다.

국무장관에게 제정법문서에 의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추밀원령의 효력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할 수 있다. 

경범죄를 창설하거나 약식재판 또는 정식재판으로 소추가능한 

범죄를 창설할 수 있다(그러나 추밀원령은 기소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를 수권할 수 없다

는 제한에 따라야 한다).

추밀원령의 영토 외에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국왕에 관한 추밀원령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예방 및 방제

1. 위험한 선박에 대한 조치

1997년 선박법 부속서 1에서는 선박 조사 및 억류에 관하여 1995년

선박법을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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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선박”의 의미

  (1) 1995년법 제94조(“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선박”의 의미)

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1) 항 뒤에 다음과 같이 삽입하다.

  “(1A) 그 조에서 선박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으로 의도된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선박이 아래 (2)항에 언급된 사항

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항해중인 그 선박

은 “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a) 인명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해상에 남아 있기가 부

적합한 경우, 또는

  (b) 인명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항해를 계속하기가 부적

합한 경우.”

제 2조 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선박에 대한 억류권

  (1) 1995년법 제95조(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선박에 대한 

억류권)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당 조사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선박이 위험할 정도로 안

전하지 못한 선박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a) 영국 국내항에 있는 경우, 또는

  (b) 영국 해역 내에 있는 경우”

  (3) (2)항이 시작되는 곳에 “아래 (2A)항에 따라”를 삽입하고 그 

항 뒤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2A) (1)항 (b)호에서 부여하는 억류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 선박에 대한여 행사할 수 없다.

  (a) 선의의 통행권, 또는

  (b) 국제 항해를 위한 해협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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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항 (c)호에서 “선박의 출항금지”를 “선박으로 하여금 통지서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로 한다.“

이외에 제3조에 따라 해당 증명서가 없는 어선에 대헤 이것이 영국

해역에 있는 경우 억류할 수 있다. 개정된 제4조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영국 또는 영국해역에서 선박 및 장비에 대한 조사권이 있다. 제5, 6

조는 선박의 억류에 관한 개정사항이다.

2. 유류오염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94)

2.1 영국의 방제제도

2.1.1 유류오염대비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영국의 유류오염대비를 위한 핵심중앙부서는 해사연안경비청(MCA) 

산하의 해양오염통제단 (MPCU,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Unit)이

다. 영국은 2001년 7월 중앙정부의 조직을 개편을 통해서 환경교통지

방부(DETR,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의 환경

보호그룹과 야생동물 및 지방국을 식량농업부로 이전하여 환경식량농

업부로 개칭하고 기존의 환경교통지방부는 주택부로부터 선거법과 지

방법을 이전 받아 교통 지방정부 지역부(DTLR : 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Regions)로 변경하였다.

한편 영국정부는 1998년 4월 1일에 그당시 환경교통지방부(DETR)의 

외청인 연안경비청(TCA, The Coastguard Agency)과 해양안전청(MSA, 

Marine Safety Agency)을 통합하여 양청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외

청인 해사 연안경비청(MCA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을 설립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연안경비청(TCA) 소속이었던 해양오염방제

94) 목진용, 박용목, 유류오염사고 대비 해안방제 구축방안, 기본연구 2001-02,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90-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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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HM연안경비대와 함께 해사 연안경비청 소속이 되었다. 이번 중

앙정부 개편에도 해사 연안경비청은 여전히 교통지방정부지역부(DTLR)

에 남아 있다.

해양 오염 통제단의 임무는 선박으로부터 영국 또는 그 해양에 위

해를 입히는 유류 또는 위험물이 유출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이를 위해 영국의 유류오염대비 국가방제이급계획(NCP, National 

Contingency Plan)의 유지 선박 사이로 발생하는 모든 해양 오염 사고 

관할 유류 오염 통제장비의 개발 검토 유류 오염 사이시 국제간 상호 

원조 관계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1.2 유류 오염 대비 긴급계획의 종류 및 수립 기관 

영국의 유류 오염 사이 대비 긴급계획은 국가방제 이급계획NCP), 주

이급계획(CCP, County Contingency Plan), 지역이급계획(SCP, Strict 

Contingency Plan) 및 항만 긴급계획(P/HCP, Port/Habour Contingency 

Plan)이 있이 국가방제 긴급계획은 1995년 상선법 제92조 및 제93조에 

의해 해양오염과 관련한 주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안경비대 

산하 유류오염통제단에서 수립하며 지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긴급계획은 영국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에서 각각 수립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관할 해안의 방제를 위한 긴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특별한 제정법상의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72년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72) 제38조에서 주정부와 지방의회에 부여된 

응급조치권에 행사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의 방제 긴

급계획은 해양 오염통제단에게 주로 해상방제작업에 대한 책임을 부

과하고 있으며 해안선 방제작업은 지방 정부에게 맡기고 있다. 동일

한 지방 정부이지만 주정부와 지역정부간의 방제역할에는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지역 정부는 일반적으로 직접 관할지역의 해변 방제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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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며, 주정부는 주전체의 긴급계획작성, 근해방제를 위한 유처

리제 살포 및 지역정부의 직접 관할이 아닌 유류 묻은 쓰레기의 처리 

및 여러 지역들 간의 조정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항만은 과거에는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제정법상의 의무는 없

었으나 관할수역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항만의 안전한 운영

을 위하여 주정부가 유류 오염을 방제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5월 

15일에 발효하는 상선법은 영국내 항만 및 해양시설에 대해 유류오염

대비 긴급계획을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류오염통제단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2.2 영국의 국가방제계획

2.2.1 개요

영국의 국가방제긴급계획은 선박으로부터 유류나 기타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해 생긴 오염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오염

방제활동지침을 말한다.

연안경비청의 해양오염통제단은 상선법 1995년 제92조와 제93조

(Sections 292 and 293 of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에 근거하여 

해양오염과 관련한 주정부장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타 다른 긴급계

획들은 국가방제긴급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대응방법과 

정책은 중앙정부의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2.2 정책

국가방제긴급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방제이급계획은 

첫째, 유류 오염에 관련정부부처와 기관들의 책임, 둘째, 그런 오염방

제를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접근방안, 셋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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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대응에 따른 운영방안, 넷째,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유류 및 

유해물질 불법적 배출에 따른 처리절차, 다섯째, 유류오염정화비의 청

구를 위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 계획은 근해개발이나 생산시설로부터의 오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 절차는 “보이 안전에 대한 근해 안전전담부서의 사이 

대응 지침(Health and Safety Executive Offshore Safety Division's 

Incident Response Manual)”에 따른다. 단지 이들이 오염에 부적합하게 

대응하거나 연안이나 다른 자원들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해양오염통제

단이 작업반에게 적극적 지시를 할 수 있고 정화작업명령 계통을 인

수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은 연안 및 육상 유류시설로부터의 해

양오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절차는 이들시설에 대한 

개별적 긴급계획 하에서 수행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선박으부

터의 오염 방지(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법규를 포함하지 않

는다. MARPOL73/78에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국적선과 영국해

역내의 외국적선의 오염방지법규는 해양안전청(Marine Safety Agency)

의 책임이다.

영국의 해상유류오염대응을 위한 주전담 정부기관인 유류오염통제

단은 직접적 인근해 방제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통합조정된 대응

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해안방제작업장비 등을 지원하는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유류오염통제단의 유류오염대응에 관한 기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류유출대응

- 해상선박으로 부터의 유류 및 화학물질 유출 방제를 위한 국가방

제이급계획 유지

- 영국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에서 기인한 유류 및 기타 유해물질 

유출보고를 감독 및 추적하고 근해오염대응작업을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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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량의 유처리제의 저장, 항공과 선박용 살포기 및 복구 또는 

해상과 연안에서의 유류이동과 관련한 장비 조달 및 보유

- 유류 유출량의 평가, 유류유출의 이동과 특성파악을 위한 항공 원

격 탐사능력 및 컴퓨터시스템 보유

) 지방정부와 항만당국 : 지방정부와 항만당국의 지역 긴급계획에 

대한 기준제시

) 연안정화작업과 관리기술 훈련 코스 운영 

2.2.3 오염｠대응책 
첫째, 오염보고: 오염사고에 대한 보고는 HM연안경비대, 선박, 항공

기, 어선, 유람선, 지방정부, 항만 당국, 인접｠국가 및 기타 시민에 의
해 이루어 질 수 있다. HM연안경비대는 보고 양식에 따라 즉각적으

로 해양오염통제단에게 보고한다.  

둘째, 경보시스템:｠해양오염통제단은 하루 24시간 비상연락 대기 상

태에 있으면서 해양｠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즉각 경보 조
치, 적합하고 정확한 대응 및 HM 연안경비대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셋째, 명령과 통제:｠총괄 지휘자(Overall Commander)는 해양비상시 

오염방제작업의 지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진 자로서 유류오염

통제단의 스텝 중 최상급자가 된다. 총괄지휘는 유류오염통제단에 위

치한 해양비상운영실(Marine Emergency Operations Room : MEOR)에서 

수행되고, 근무 중 심각한 사고가 접수될 경우 유류오염통제단은 해

양비상운영실(MEOR)을 가동하고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전화를 접수한

다.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 유류오염통제단의 단장이나 가능한 선임운

영실장(Senior Operations Officer)이 총괄｠지휘자의 요구에 따라 해양비
상운영실을 가동할 초기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해상오염방제 작

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류오염통제단의 선임자 한명 선임운영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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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휘자(Local Commander)로서 사고｠현장근처에서 있어야 한다.  

운영실장은 현장지휘자로서 재난 혹은 대응선박에 배치된다. 지방정

부의 자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연안오염사고의 경우 유류오염 통제

단의 정부통제센터에 선임스텝을 육상 조정자(Land Co-ordinator)로 배

치한다. 30분이내에 유류오염통제단의 일원을 접촉할 수 없는 비정상

적인 사건의 경우, HM연안경비대는 제한된 해상방제오염작업을 실시

하도록 지역명령 자로서 지방정부에 파견한다.

오염보고를 접수하면 유류오염통제단은 오염위협의 신속한 평가를 

실시한다. 실제적인 유출이 발생하면 유류오염통제단은 기상학적 수

리학적 정보와 컴퓨터유출모델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예측한다.  필

요시 유류 오염통제단은 유류유출의 위치와 해양환경에 대한 위협정

도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에 계약된 원격탐사항공기를 이용한다. 해양 

혹은 연안 자원에 대해 위협이 없을 것으로 평가될 경우 유류오염통

제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한다. 반대로 해양환경이 위

협받을 것으로 평가되면 유류오염통제단은 대응옵션을 고려하고 해상 

방제작업의 초동조치를 취한다.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류오염통

제단은  장관과 이해기관들에게 방제작업의 진도와 앞으로 고려될 조

치 등에 대해 규칙적인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유출의 경우는 탱크청소와 같은 선박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유출의 결과로써 비재난적 유류유출과 관련된다. 이 경우 유출 출처

파악과 고발을 위한 증거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유출의 경우 재난적 사고로 해양재난사고 체크리스트 선박

조건에 관한 정보 체크리스트 및 선박처리 계획에 관한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선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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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상 오염방제작업 

유류유출에 대한 해상대응은 크게 선박과 선박안에 있는 화물을 안

정적으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유류유출사고가 재난상태로 남아있는 재

난 처리의 경우와 바다 표면상의 유류나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재난 처리는 손상된 선박과 잔존 화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재난 처리는 해양 안전청(MSA), 구

조전문가 및 국방부의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대응 조치를 

결정한다.

바다 표면상의 유류제거를 위한 대응방법으로는 유처리제 살포작업

과 기계적 유류제거 작업이 있는데, 유처리제 살포작업은 항공기에 

의한 방법과 선박에 의한 방법이 있다. 항공기에 의한 방법은 항공기

가 선박보다 더 빨리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에 의한 방법보다 

더 선호되고, 선박에 의한 방법은 항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나 

손상된 선박에서 유류가 계속적으로 유출될 때 이용되고 있다.

2.5 연안오염에 대한 대응

연안오염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있지만 MPCU는 

연안정화장비 재고의 저장, 과학적 기술적 자문, 연안정화 기술의 훈

련 및 연구를 지원한다. 유류오염통제단에 의해 유지되는 지방정부용 

연안정화장비의 양은 영향 받기 쉬운 연안에서 주당 5,000톤의 유류

를 제거할 수 있다. 유류오염 규모에 따른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 A범주 :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오염

) B범주 : 선박에서의 유출처럼 특정한 소규모 사고

) C범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조정된 대응을 요구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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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범주A와 B는 불법적인 유출로써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조

치를 취하고 유류오염통제단은 무료로 정화기술의 효율성과 응용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다. 범주C와 같이 대규모의 유류유출사

고는 지방정부의 자원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결

합대응센터(JRC)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류오염통제단

이 여기에 따른 장비의 비용을 충당한다. 

한편 긴급계획을 위한 유류오염통제단의 지침에 의하면 효과적인 

오염방제가 어떤 시점에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는 

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류유출은 항만이나 유류터

미널에서 일상적인 작업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당국은 항만긴급

계획의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항만 내에서 유류터미널이나 화학물

질시설이 독립적으로 소유되거나 운영되면 이들의 유출에 대한 1차적

인 책임은 터미널/시설의 오퍼레이터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긴급계획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2.6. 공통절차

2.6.1 기록유지

오염사고 방제 중에 사건의 기록유지는 매우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대중용인지 내부용인지에 대한 작업보고서 준비의 기준

)공공자금의 지출설명과 정당화

)소요된 비용회수를 위한 청구자료

)정부나 언론의 질의 등에 대한 회신자료 

기록유지를 위한 정확한 양식을 구체화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첫째, 

기록은 다양한 목적 및 원시자료로 이용된다는 점, 둘째, 특정 목적이 

미리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유지는 아주 자세히 해야 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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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미디어대응

주요 오염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언론매체 및 환경압력단체 

등에게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연

안경비대의 언론담당관의 활용 언론실의 설치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야 하고 사고에 대한 설명을 위한 면담자의 적합한 배분 등이 반영되

어야 한다. 언론실은 중복이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

기관들과의 공조체제를유지하게 언론접촉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

이다.

2.6.3 장기적 대응작업

대형유류 유출사고의 여파가 장기화 될 경우 유류오염통제단을 지

원하기 위한 보다 많은 스텝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예보가 필요할 경우 기상청의 협조하에 앞으로 12시간동안

의 바람, 날씨, 해상,｠시야거리 및 해상상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예보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관련 유출사고로 부터 비교 목적에 따라 재난으로부터의 샘플
을 채취하고, 이것이 어떤 화물과 벙커연료에 적용하고 이 유류가 또 

다른 출처로부터인지 예측한다.

) 불법적 유출 : 유류｠오염이 불법적인 방출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능성 있는 선박이나 다른 출처로부터의 샘플을 채취하고 

법적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 샘플 크기 : 대규모 유막(oilslick)이 해상에 존재할 경우 하루 유

막 당 하나의 샘플이 최소한 채취되어야 하고, 해변과 같은 연안에서

는 1km당 하나의 샘플이 최소한 필요하다. 한 유막에서 채취된 샘플

과 비교하기 위해서 의심｠받는 선박선상의 모든 종류의 유류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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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 샘플의 채취방법, 병에 담기, 포장하기, 라벨과 주소｠기록에 대
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영국법의 특색 및 시사점

유류해양오염의 방지 및 보상에 관한 영국의 법제는 무엇보다도 

1995년 7월 19일 제정된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이

라는 통합법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단일법률임에도 총 13부, 조문 수도 316개

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가진 이 법률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이 강한 법률로서, 

1894년부터 1994년까지의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s 1894 to 

1994)과 그 밖의 해상운송에 관한 법들을 통합한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선박에 의한 해양유류오염의 방지 및 보상 등에 

관한 각국의 법제는 크게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

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과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을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에 

수용한 국제협약체제(International Convention Regime)와 각국의 독자적

인 법제에 의한 국내법체제(National Law Regime)로 구분된다. 선진 

해운국들은 대체로 국제협약체제를 수용하고 있는 반면, 아직 많은 

나라들이 국내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법체제를 택한 나라 가운

데에는 국제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미국

처럼 1990년의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1990)을 비롯한 연방법 및 

주법에 의하여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배상책임법제를 구축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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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95) 

영국은 전자의 그룹, 즉 국제협약체제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 나라

에 속한다. 영국과 더불어 유럽연합 국가들은 전통적인 해운선진국의 

입장에서 해사입법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도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법체제를 발전시켜 왔

는데, 특히 가장 최근의 국제협약인 2003년 보충기금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발효시킨 나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정영석, 앞의 

글, 169).

영국은 1995년의 상선법을 통해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96) 이와 같이 영국은 국제협약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국내법 본문에서 관련 국제협약을 해당 법률의 조문으로 채

택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국제해양협약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

이고 전향적인 입법주의를 채택해 오고 있다. 영국의 상선법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3년 보충기금협약 등 선박유류오염보상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6년 3월 30일 개

정되었다.97) 

보충기금협약은 보상한도액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유류오염 피해자

에 대한 손실전보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지만, 유

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는 인상하지 않고 소위 하주에 대한 재정

95) 이에 관해서는 정영석, “유럽연합의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연구 , 
119-171, 120; http://www.itopf.com/spill-compensation/; http://www.itopf.com/spill-compensation/ 
national-regimes/등을 참조.

96) 김창준(2008, 94)에 따르면, 2008. 3. 31. 현재 1992 민사책임협약에는 120개국, 
1992 기금협약에는 102개국이 각각 가입해 있다고 한다.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1969년 민사책임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1971년 기금협약의 체약국이 되려
면 반드시 1969년 민사책임협약의 체약국이 되어야 한다. 1969년 민사책임협약의 
적용이 종료되는 곳에서 1971년 기금협약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1971년 기
금협약의 기본원칙이다. 

97) 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 2006 CHAPTER 8(http://www.opsi.gov.uk/acts/ 
acts2006/ukpga_20060008_e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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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류

오염사고의 직접적 책임당사자인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하주에게도 간접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행 국제협약체제는 유

류운송으로 인한 이익을 창출하는 하주에게도 유류의 대량운송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국제적 합의에 

토대를 둔 것이다(정영석, 앞의 글, 169).98)

이와 같이 유류오염손해전보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국제해양협

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태도는 결국 해양유류오염으로 인

한 손해전보의 문제가 이들 국제협약에 따라 해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각국 고유의 법

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보상이 오히려 국제협약에 의한 경

우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독자적 규율이 반

드시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역시 1992년 민사책임

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국내입법화한 것이지만,99) 일부 조항

은 이들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에 의한 

98) 정영석(같은 글, 169 및 170)은, 2006년 12월 31일 승인된 IOPC Fund Annual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류수령량은 2003년 보충기금협약 체약국 기준으로 
보면 일본과 이태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약 2분의 1에 해
당하는 유류수령량을 기록한 영국이나, 5분의 1 정도의 유류를 수령하는 바르바도
스 등이 2003년 보충기금협약에 가입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전향적으로 
그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
99) 우리나라는 1997년 1월 13일에 위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을 개정하였다. 1997. 1. 13. (법
률 제5290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일부 개정 이유는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류오

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최고 1천400만 SDR (165억원 상당)
에서 최고 5천970만 SDR(710억원 상당)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6천만 
SDR(715억원 상당)에서 최고 1억3천500만 SDR(1천610억원 상당)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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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이들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에 비해 더 불리한 경우도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창준, 앞의 글, 100, 107-108 등을 참조).

우리 법체계상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100)과 

국제예양의 원칙에 따라 국제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

장101)이 대립되고 있다. 즉, 국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해

양유류오염 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는 위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

금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되는데, 이들 가운데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장 최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반면, 선박안전이나 선박관리 일반, 해운 등에 관한 한, 그리고 유류

어염피해전보와 관련하여 피해전보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규율에 관해서는 각국의 특수사정을 반영한 독자적 입법이 가능하며 

또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상선법의 방대한 규율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와 같은 국내법적 규율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

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상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82호)102)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영국처럼 상선법과 같은 실질적인 해상·해운 통합법제를 취할 경우, 

복수의 단행법들로 인한 해석, 적용상의 부담이나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점

이 있다.

100) 최종현,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의 전보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2), 83.

101) 김명기, 국제법원론 (박영사 1996), 119.
102) 이 법률은 1986.12.31 제정되었고(법률 3909호) 2007.4.11 전부개정된 이래(법률 
제8380호) 수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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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해양유류오염에 대한 방제시스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각 지방과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업무의 분리 및 해양오염통제단을 통

한 체계적인 방제가 해양유류오염의 방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이 미디어에 대한 대응이다. 즉, 중요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언론매체 및 환경압력단체 등에

게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

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언론실 설치, 언론창구의 단일화, 사고

설명자의 배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방제작업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

고 대 국민 홍보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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